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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로와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반

면, 신규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서울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

로 인해 도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형편임. 

개인 노력의 투입 없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여 공공시설

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투기를 방지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 향상에도 기

여할 수 있음.

1)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실태 확인 및 쟁점 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사업,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등 도시에서는 여러 가

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 개발이익의 규

모는 매우 상이함. 한편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여러 가지 조세, 부담금, 공공

시설의 직접 설치, 임대주택의 공급 등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각각 적용되고 있어 구체적인 환수 실태와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의 적용 사례를 구체

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채납의 현황 및 적용 사항

을 파악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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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익 환수와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도출

개발이익 환수 실태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

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들의 상호 보완적 방향을 모색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이 도

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함.

2.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1)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제도의 현황 분석

(1)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 정당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과 ‘용도

지역변경과 같은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계획이득’을 모두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음. 특히 개발이익을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한정하여 ‘건축행위로 발생

하는 개발이익’을 누락시키고 있어 법적인 정의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조세제도, 부담금제도, 기타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으

며 부담금제도는 다시 수익자ㆍ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으

로 분류할 수 있음. 그 중 개발이익환수금(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여타 

부담금과 부과 목적 및 수혜자에서 차이를 보임.

여타 부담금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의 발생 재원을 충당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개발이익환수금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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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전 원인자, 시설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금

<그림 1>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의 차이：목적의 차이 

또한 여타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수혜자가 비용부담자와 일치하지만 개

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므로 납부자와 수혜자가 상이함. 

 

<그림 2>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의 차이：수혜자의 차이 

이런 두 가지 특징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이 개발이익 환수 성격이 가장 명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들 수 

있는데 재건축부담금은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없음. 1990년부터 실행되어온 개

발부담금이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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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부담금 환수 실태 및 한계점

(1) 개발부담금 환수 실태

2001~2010년간 서울시 각 구의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을 조사하였고 이에 응

답한 23개 구의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 236건을 분석하였음.

10년간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371억원이며 그 중 금액이 가장 큰 용산구

가 서울시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 부과 건수는 중랑구가 66건으로 가

장 많음. 

서울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사업, 기타 개발허가사업이나 자동차운전학원 설

치 사업이었으며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지목변경사업’으로 56.8%를 

차지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과 사업 건수가 4.2%에 불과하지만 총 부과 금

액은 55.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개발부담금의 한계점

2001~2010년간 개발부담금의 징수액은 1,658억원이며 이는 10년동안 서울

시 총 개별공시지가 상승액인 716조원의 0.02%에 불과함.

2001~2010년간 건축허가 동수는 대체로 연간 10,000건을 상회하지만 개발부

담금 부과 건수는 연간 20~60건에 불과하여 건축허가에 비해 개발부담금의 부

과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지가 상승액과 개발사업의 빈도에 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이 미

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대부분 신규사업에만 한정되어 기성 시가

지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부과대상사업이 많지 않음. 또한 제외ㆍ감면대상

이 광범위하여 많은 사업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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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구수
개발부담금 

부과지구
비고

부과
제외
사업

주택재개발 70

재개발지구 중 뉴타운사업지구는 뉴타운사업으로
만 집계 

재건축사업 48

뉴타운사업 14

부과
대상

도시환경정비 28 10 28개 중 3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부과대상 제외

공동주택 47 4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주택사업, 이전적지 중 공동
주택 단일개발

특별계획구역 42 2
공공청사건립사업 2곳 제외
도시환경정비지구와 겹치는 곳에 부과, 1곳은 면적
의 6% 정도에만 부과

※ 2001.1.1 이후 사업허가~2010.12.31 이전 사업 준공 사업

<표 1> 서울시 내의 2001~2010년간 사업유형별 사업 건수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② 계획이득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부과 근거가 

없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이 누락되고 있음.

③ 환수대상을 토지가격 변화에만 한정하여 토지관련 개발사업 없이 건축에 의

해 발생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 사업이라도 건축물 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유화되고 있음.

④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사용, 개발부담금의 부과시

점의 문제, 정상지가 상승분의 계산 방법 등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과소 추정되고 있음.

3) 기부채납의 운용 현황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의 쟁점

(1) 기부채납의 운용현황

기부채납은 도시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시 부관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도

시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기부채납률을 계획하고 배분,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률의 규모를 결정하고 계획 인ㆍ허가권을 매개로 기부채납을 관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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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시 기부채납 과정

2001~2010년 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기부채납률이 지구평균 22.6%, 

면적대비 27.5%,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기부채납률이 지구평균 

17.6%, 면적대비 17.5%였음. 한편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주택사업지구에서는 

기부채납률이 14.4%였음.

사업유형별 구분 사례 평균 비고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2001~2010)
총 32개 구역

전체평균 36(42) 17.6%(15.1%)
동대문구청사, 도봉구청사 제외, 

기부채납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였고 ( )은 전체. 

면적대비 기부채납률은 17.5%

도시계획적
변경 없음

9(14) 16.0%(10.3%)

도시계획적 변경 27(28) 18.1%(17.4%)

도시환경정비사업
(2001~2010) 총 28개 구역

28 22.6% 면적대비 27.5%

지구단위의제 주택사업 42(47) 14.4%(13.2%) 면적대비 14.3%

<표 2> 사업 유형별 평균 기부채납률

기부채납의 적용범위는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커지고 있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보다 기부채납이 더 높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물의 기부채납이나 복합화로 기부채납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2) 기부채납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성격

기부채납은 주 행정행위인 개발사업의 부관 형태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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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는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목적

도 존재함. 기부채납률을 일정률 이상으로 정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

부채납률이 증가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해당 사업에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목적도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해당 개발

사업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기부채납이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음.

(3) 기부채납의 쟁점

기부채납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가지는 제도적 미비점과 법적 한계 때문에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 부관의 원칙 중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어, 기부채납이 때로는 소

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함. 그래서 공공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도시계획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기부채납으로 확보되는 시설은 아직까지 도로 및 공원 등 기초 기반시설이 

주를 이루어 도서관이나 공연장, 공공청사 등을 공급하는데 기부채납의 적용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됨. 한편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

는데 인센티브 산정의 일관성 부족과 기부채납의 효용성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

브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4)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의 적용성 비교

개발부담금은 소규모 개발에서 효율적이며 기부채납은 대규모 개발에서 적

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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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의 적용성 비교 

Ⅱ. 정책건의

1. 토지에만 한정된 개발이익 개념의 확대

기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

가분’이라 정의하고 있어 개발이익의 개념을 ‘지가상승분’에 한정하고 있음. 

통상적인 개발이익은 토지가액의 상승분뿐만 아니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기타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을 총괄하

는 개념1)임. 재건축부담금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과금이

1) 서순탁, 2005,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례

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7집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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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도소득세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여타 제도에서 

개발이익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우발적 자본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ㆍ적용함을 알 수 있음.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자체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한정하여 오

히려 개발이익 환수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개발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발이익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부과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개발이익과 일치시킴으로써 개발이익 환

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정의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

상에서 ‘용도지역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연구결과 서울과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명확화되

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대규모 건축물 개발

은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을 환수 대상에서 명확화하고 명시해야 함.

3. 사전협상제와 연계한 기부채납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착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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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하며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

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대규모 개발

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

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정도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

발부담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조항을 마련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방식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현물 대납 형식을 인정한다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이

익 환수가 가능할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개발부

담금의 납부를 물납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현물 대납 방식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가 가능한 상황임.

현재 개발사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방식에서 대규모 개

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개발계획, 공공기여의 정도, 공공 시

설의 종류 등이 결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원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것임.

이때 사전협상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기여 시설에는 해당 사업에서 필요

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시설도 포함하여 그 사업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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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공공시설 수요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재원마련의 필요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로와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반

면, 신규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서울에서는 기성 시가지가 노후화

되면서 도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개인 노력의 투입 없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여 공공시설

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투기를 방지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공급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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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조망과 환수 실태 조사의 필요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연구는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교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토지초과이득세

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법적 쟁점이나 개별법의 제도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이고 개발이익 환

수 현황에 대해서는 총량적인 자료로만 다루어져 왔다. 

현실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조세나 각종 부담금 제도뿐만 아니라 토

지 수용 시 개발이익의 배제, 기반시설의 설치, 임대주택 건설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진다.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적용된다. 

게다가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의 형태와 적용 여부가 

변경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수실태를 조사하여 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과 파

급효과를 파악하면 각 제도의 상호 보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1)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확인 및 쟁점 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사업,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등 도시에서는 여러 가

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 개발이익의 규

모는 매우 상이하다. 한편으로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조세, 부담금 등 

적용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달라지며, 개발 사업 시 공공시설의 설치, 임대

주택의 공급 같은 방법으로도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이익 환수 실태에 대한 조사는 총량적 금액 수준에 그치고 있

어 구체적인 환수 실태와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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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의 적용 사례

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개발부담금의 현황과 실효성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의 현황 및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

석하였다.  

2) 환수된 개발이익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도출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종류와 적용실태가 

매우 상이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관해 형평성 논란과 재원 활용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별 제도별로 관리되어 상호 보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실태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

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들의 상호 보완적 방향을 모색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을 도

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주로 신규 

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개발이 20년 전에 거의 완료되어 기성 시가

지가 대부분인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성 시가지가 

대다수인 서울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이며 조사대상사업은 



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준

공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개발이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허가부터 사업준공까지 짧

게는 2~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므로 적절한 사례를 책정하기 위해 10

년을 시간적 범위로 결정하였다. 

2)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제도로 한정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조세와 부담금, 기타 환수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과 개발사업에서 가

장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부채납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과 목적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제도가 개발부담

금과 재건축부담금인데 현재 재건축부담금은 징수실적이 없는 상태이지만 개

발부담금은 많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1990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기부채납은 적용 사례가 풍부하고 기성시가지에서 적용이 편리하며 개발사

업에서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작동하고 있어 개발부담금과 상호 보완

이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체계

1) 개발이익 환수제도 분석

법률적인 개발이익과 학술적 의미의 개발이익, 통상적 의미의 개발이익 사이

에는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개발이익 환수 대상도 혼란을 일으키

게 된다. 1장에서는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종류와 변화에 대해

서 분석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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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부담금의 특징 및 환수 실태

개발이익 환수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개발부담금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에서 

개발부담금의 환수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실제 적용 상황과 영향,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기부채납의 운용현황과 쟁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서 적용이 용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부채납의 운용현황 및 쟁점 등을 정리하여 

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였다.  

4) 해외 사례 검토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

수제도 및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와 협상제도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과 기부채납의 관계 설정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 및 분필제도를 검토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5) 제도적 보완점 검토

개발이익 환수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 및 현상과의 충돌 지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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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도 분석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종류 및 변화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개발부담금의 특징 기부채납제도의 운용 현황

개발부담금 환수실태 및 한계 기부채납제도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제도개선 방안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1절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의 정당성

제2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종류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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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

제1절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의 정당성

1. 개발이익의 개념

1)개발

영국의 ‘도시및농촌계획(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71)’과 ‘재정법

(Finance Act, 1974)’에서는 개발을 ‘지표 또는 지상에서 행하는 건축공사ㆍ토

목공사ㆍ채광 등의 공사와 같은 유형적 개발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중대한 용

도변경 등 무형적 개발’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도시계획법’

에서는 개발을 ‘건축 및 토지의 구획형질 변경’으로 규정하여 유형적 개발로 한

정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3;25)

우리 나라에서는 ‘개발’이란 용어 자체를 정의하는 토지관련 법이 없고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해 ①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토지의 형질 변경, ③토석의 채취, ④토지분할, ⑤녹

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에 대

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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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 자체를 정

의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개발사업’을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

한 차원에서 개발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에서 ‘개발’ 자체를 정의

하지 않고 ‘개발행위’에 대한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 상에서

는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기존연구에서 개발이익의 정의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이익을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

진, 개발사업 인ㆍ허가로 초래된 계획이익, 토지개발 건축행위로 발생한 개발

이익,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을 총괄하는 개

념’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개발이익을 ‘전체 지가상승분에서 토지 소유자

의 투자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토

지 가치의 증가분과 개발이익을 <그림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1> 토지가치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개념

2) 서순탁, 2005,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례

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7집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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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사회와 각 제도에 따라 개발이익을 ②만 포함하는 최협의로 이해하

거나 ②+③+④를 모두 포함하여 광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초점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통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3) 통상적 용어로서 ‘개발이익’과 학술용어로서 ‘개발이익’의 차이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은 ‘직접적인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의 변경과 같은 

무형의 개발,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쓰이고 있으나, 학술적 용어로는 환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의 투자가가 없

이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개념적 혼란이 발생한다. 

4) 법적 용어의 한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①개발사업의 시행이나 ②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③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

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의 ‘개발사업’을 열거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언급하지 않은 사업에 의한 토

지가액의 증가분은 개발이익이 아닌 모순을 갖게 된다. 

법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개발이익 발생의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개발사업, 그것도 열거된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징수대상이 되

지 않아 사실상 ‘계획이득’을 누락시키고 있다. 

5) 개발이익의 개념과 측정의 난제

지가는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경제적 상황, 투기적 가수요, 공공투자

와 연관된 편익성, 도시계획 결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한다. 지가 상승

요인을 이론적으로는 요인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요인별로 지가상승분을 

분류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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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연구에서 개발이익의 정의

연구에서 실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통상적 의미의 개발이익’ 즉 ‘지가상승

분’이며 지가상승분을 발생요인별로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개발이익의 개념을 ‘통상적 의미의 개발이익’으로 정의(①+②+③+④)

하고 학술적 의미의 개발이익(②+③+④) 중 자본이득(④)을 제외한 ‘환수대상 

개발이익(②+③)’으로 정의한다.

2. 개발이익의 환수수준에 대한 쟁점

1) 개발이익 범위 해석에서의 쟁점

개발이익 개념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492년 방파제건설로 인한 편

익 대가를 수익자 부담금형태로 징수하였다. 그 후 20세기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개념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변경허가(무형적 개발)에 

의해 상승한 이익(betterment)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1965년 토지소유자의 투자

에 의한 증가를 제외한 모든 지가상승분(capital gain)으로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확대되었다(정희남 외, 2003)

발생요인별 개발이익 중, 공공투자에 의한 지가 상승분과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의한 계획이득은 환수의 정당성이 대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에 의하여 발

생하는 개발이익이 아니지만 공공의 개입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환수 대상으로 보는데 논쟁의 여지가 많다(김상일 외, 2006)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의의 개발이익 개념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가는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경제적 상황, 투기적 가수요, 공공

투자와 연관된 편익성, 도시계획 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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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가 상승요인을 이론적으로는 요인별로 정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요인별로 분류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토

지소유자에게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논쟁지점의 구분과 실태조사의 중요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쟁은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그 제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문제도 논쟁의 커다란 원인이다. 행정적ㆍ

기술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논쟁은, 제도의 보완과 집행과정의 명

확성과 투명성을 이루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개

발이익 환수실태에 대한 실사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2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종류

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유형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담금에 의

한 환수제도, 기타 형식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세는 대부분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로 광

의의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주취득세는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가가 

상승한 경우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지목변경 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협의의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제도는 직접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최협의 개발이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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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환수형 부담제도와 개발사업

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부담형 부담제도로 나눌 수 

있다. 

개발이익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유형

조세제도

부담금제도

기타발생

유형

발생

요인
수익환수형 시설부담금

최
협
의

유형적
개발

•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용지 감보
•토지수용 시
 개발이익배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비율

협의
무형적
개발

•간주취득세

광의
사회ㆍ
경제적
요인

•투기억제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토지초과이득세

자료：정희남 외, 2003; 김성희 2010을 수정보완
※ -는 폐지된 제도임

<표 2-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유형

기타 형식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 사업 시 보상금액, 토지, 건물 등 다

양한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과의 차이

1) 부담금의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급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였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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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은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

위의 유도이며 부담금이 금전적 지급의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

니고 있지만, 특정사업을 위해서 부과되며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세는 담세력(擔

稅力)에 의해서 부과되는 반면,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 정도에 따라 부과금

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구분 특징 해당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시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댐건설주변
지역 수익자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당해 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에
게 경비를 부담시킴

‘도로 원인자 부담금’, ‘수도 원인자 부
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시설부담금
‘당해 사업을 통해 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자’
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킴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사업의 경비 충당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
는 개발이익 자체 환수 목적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표 2-2> 부담금의 분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목적에 따라 부담금을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

익을 받는 사람에게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

담금, ‘당해 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 ‘당해 사업을 통해 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설부담금, ‘사업 경비의 환수목적이 아닌 사업상에 발생

하는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나눌 수 있다.

2)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과의 차이：목적의 차이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면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수익자

부담금’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익자부담금’은 특별한 이익

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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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수금’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자체를 환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난다. 여타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

들에게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지만, ‘개발이익환수금’의 부과목적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어 부과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부담금 부과전 원인자, 시설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금

<그림 2-2>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의 차이：목적의 차이 

3) 개발이익 환수금과 여타 부담금과의 차이：부과된 부과금 수혜자의 차이

수익자ㆍ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으로 이익을 보거나 해당 사업의 원인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게 해당 사업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게 되는 수혜자와 그에 대한 비용부담자가 일치한다. 시설부담금 제

도는 해당 사업을 하여 기반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킨 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면에서 원인자부담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시설부담금으

로 설치하는 시설은 주로 도로나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로 이 기반시설을 이용

하여 이익을 보는 수혜자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부담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

는다. 

이와 비교할 때 개발이익환수금은 비용 부담이 아닌,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

생한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부담금의 납부자와 수혜자가 상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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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개발이익환수금과 여타 부담금의 차이：수혜자의 차이 

3. 대표적 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여타의 부담금의 해당 사업의 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개발이익환수금은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즉, 여타 부담금이 비용 마련을 위한 

부담금의 목적 수행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라면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 목적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금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가장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금에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 있다. 이 중 개발부담금

은 90년 이후부터 제도의 수정을 거치며 실시되어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에 제도화되어 2011년 현재 부과실적만 

2건이 있을 뿐 징수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ㆍ징수 실적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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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1. 조세형식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과 변화

조세형식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간주취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양도

소득세(법인세특별부가세), 토지초과이득세를 들 수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제

도는 간주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이다. 

1967년 1월28일 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

산투기억제세’를 도입하였으나 1974년 12월24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일부 

토지에 한정하였던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양도

소득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도입하였다가 2001년 12월31일에 폐지되었

다. 이후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슷한 항목은 법인세 조항들에서 일부가 유지

되고 있으나 조세 자체는 폐지되었다.

<그림 2-4> 개발이익 환수제도 중 조세제도의 변화 과정

간주취득세는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가가 상승한 경우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1969년 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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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 간주취득세의 법적 근거는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부과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1989년 

12월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토지투기 억제와 토

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토지초

과이득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 1994

년 7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일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

아 개정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1998년 폐기되었다. 

2. 부담금 형식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변화

1) 개발부담금

1980년에 말 부동산투기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자 

정부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1986년 토지공개념 3법을 제

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제는 1989년 제정하여 1990년부터 시행

되었다. 

개발부담금은 그 간 사회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

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개발부담금은 1998년에 부과가 중지되었다가 

2000년부터 부과율이 25%로 조정되면서 다시 부과되었다. 2001년에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2002년 

1월1일부터 부과가 중지되었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는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가 중지되었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7일

부터 재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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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개발이익 환수제도 중 부담금제도의 변화 과정

2)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이후 2005년 5월24일

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2건의 

부과실적만 있고 징수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기반시설부담금

시설부담형 부담제도로는 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 등이 있다.

기반시설부담제는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기반시설연동

제와 함께 시작되었다가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로 개발부담금으

로 부과ㆍ징수되었다.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부과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부과

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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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00년 1월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

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광

역교통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ㆍ개편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부과ㆍ징수되고 있다.

5)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은 1994년 1월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와 산

업의 수도권 집중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수도권 안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설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6) 학교용지부담금

1995년 12월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학교용

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

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7) 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제도 1962년 ‘도시계획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

고 그 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익자부담금이 존재했었으나 개발부담금과 토지

초과이득세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폐지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수익자부담금은 

2가지 정도이며 그 부과실적도 높지 않다.3)

3) 현재 남아 있는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과 ‘댐건설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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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인자부담금

1961년부터 제정된 ‘도로법’에 의한 도로원인자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으나 한정된 사업의 비용충당이 목적이어서 개발

이익 환수제도의 성격이 약하다.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건설주변지역수익자부담금’이 존재하나, 서울시의 개발

사업과 큰 관련이 없다. 그 밖에 수익환수형 개발이익환수제도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포함시키기도 하나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1절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제2절  개발부담금의 환수실태

제3절  개발부담금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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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1.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요

1) 제도의 도입 배경

19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

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왔

으나 경기 활성화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31일 부담금관리기

본법을 제정할 당시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1일부터, 수도권은 2004

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

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

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 징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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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0.1.1
1998.9.19~1999.12.31
2000.1.1
2002.1.1
2004.1.1
2006.1.1

개발이익의 50%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재부과 및 부담률 인하(50 → 2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전국 재부과, 25%

<표 3-1> 개발부담금 제도의 변화

2) 근거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3) 부과대상 사업

부과대상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개

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재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개발
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별법’에 의한 특화사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
공원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표 3-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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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은 ‘전체 지가 상승분’에서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차감

하고 남은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전체 지가 상승분이 ‘총 개발이익’이라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한 것이 ‘환수대상 개발이익’이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발자가 개발하지 

않아도 발생하였을 지가 상승분’으로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구의 평균지가 상

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발비용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순공사비, 조사 및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

타비용을 포함하며, 여타 부담금과 조세, 기부채납금액도 총 개발비용에 포함

하여 차감한다. 

그리고 ‘환수대상 개발이익’에 부과징수율 25%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결

정한다. 부과징수율은 1990년 도입 당시에 50%였다가 1998년 부과 중지 후 

2000년부터 부과가 재개되면서 25%로 인하되었다. 

 

  개발부담금 = 환수할 개발이익 ×25%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그림 3-1> 개발부담금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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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산방법 적용 기간 적용 지가변동률

개시시점
지가

개시연도 1.1 공시지가 + 개시
시점 정상지가 상승분

개시시점 정상지가 상승분
(당해연도 1.1 ~허가, 인가일까지

구평균 지가변동률
(국토해양부 발표 기준)

정상지가
상승분

사업기간 평균지가율을 적용한 
지가 상승분

사업(부과)기간 정상지가 상승분
(허가, 인가일~준공, 사용승인일)

구평균 지가변동률과 정기예
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

종료시점
지가

종료연도 1.1 공시지가 + 종료
시점 정상지가 상승분

종료시점 정상지가 상승분
(당해연도 1.1 ~준공, 사용승인일)

구평균 지가변동률

기부채납
금액

개시시점 지가 + 사업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

사업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구평균 지가변동률과 정기예
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

<표 3-3> 각 시점의 지가와 지가 상승분 계산 방법

5)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배분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자치구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

다.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경감하기 전 개발부담금의 50%에서 경감

함 금액을 뺀 금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

속된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도특별자치

도 계정으로 나뉘는데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계정에 귀속된다. 지역개발계

정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의 기반시설, 문화예술시설, 물류유통, 향토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

인다. 

구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치구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

는 규정이 있으나, 서울에서는 모두 구의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

시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자치구 귀속분의 

50%가 서울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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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배분 

6) 개발부담금과 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관계

개발부담금 산정 시 다른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납부된 조세나 부담금,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하였을 경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조성

원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담금 종류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으로 공공

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

체산림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

다. 그러나 학교시설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후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

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비용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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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1) 조사 개요

(1) 대상범위

서울 25개 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을 조사하였다. 대상 사업을 2001

년 1월1일 이후 사업 허가가 나고 2010년 12월31일 이전 준공된 사업으로 한정

함에 따라 총 236건이 조사되었다. 

(2) 조사방법

◦서울 25개 구에 부과내역 요청

◦조사기간：2011. 8.1~2011. 9.15

◦응답(무응답)：23개 구 응답(강서구, 성북구 무응답)

(3) 조사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

◦사업면적

◦개발사업 유형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

◦개발비용

◦기부채납금액

(4) 보조자료

◦구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수 및 금액(2006~2010：서울시 국토해양

부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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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결과

서울 23개 구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 총 236건이 조사되었다. 개발비

용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 항목별 무응답이 존재하여 분석 대상별로 부과건

수의 차이를 보였다.4)

2) 구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서울시에서 10년간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총 1,371억원이며 그 중 개발부담금

이 가장 큰 구는 용산구로 서울시 전체 부과금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고 1건

당 평균 금액도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초구가 202억원으로 

2위, 종로구 109억원으로 3위이다. 

부과 건수는 중랑구가 66건으로 전체 건수의 28.1%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구

가 15건, 서초구가 14건으로 나타난다.

평균 부과금액은 용산구가 88억/건, 종로구 18억/건, 서초구 14억/건 순이며, 

구별 평균 부과금액은 약 6억/건이다.  

<그림 3-3> 구별 개발부담금 부과 총액(2001~2010년)

4)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로서 서울시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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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총금액(천원) 건수
평균금액

(천원)
구 총금액(천원) 건수

평균금액

(천원)

종로구 10,900,895 6 1,816,816 마포구 3,700,489 8 462,561 

중구 955,645 3 318,548 양천구 6,500,755 11 590,978 

용산구 61,324,005 7 8,760,572 강서구  　  

성동구 5,079,495 10 507,949 구로구 1,217,933 12 101,494 

광진구 1,014,581 5 202,916 금천구 886,193 6 147,699 

동대문구 2,173,390 3 724,463 영등포구 2,957,673 13 227,513 

중랑구 3,809,267 66 57,716 동작구 694,871 4 173,718 

성북구 　  관악구 354,880 9 39,431 

강북구 471,424 5 94,285 서초구 20,191,198 14 1,442,228 

도봉구 202,178 4 50,544 강남구 7,736,623 15 515,775 

노원구 384,545 7 54,935 송파구 1,531,082 7 218,726 

은평구 839,863 5 167,973 강동구 3,336,732 9 370,748 

서대문구 838,174 6 139,696 합계 137,101,891 235 583,412 

<표 3-4> 서울시 구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2001~2010년) 

3) 구별 개발 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서울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의

한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사업, 그 밖에 개발허가사업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설치사업이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목변경 

사업’으로 56.8%에 달하였다. 지목변경 사업의 45.5%는 중랑구에서 시행되었다.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전체 부과 건수의 23.7%를 차지하고 주택건설사

업의 19.6%에 해당하는 11건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서초구에서 부과된 

것이다. 

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사업

토지형질

변경사업

지목변경

사업

기타(개발

허가 등)
전체 (%)

종로구 2 　 4 　 　 6 (2.5%) 

중구 2 1 　 　 　 3 (1.3%) 

용산구 1 　 　 6 　 7 (3.0%) 

<표 3-5> 서울시 구별 개발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현황(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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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사업

토지형질

변경사업

지목변경

사업

기타(개발

허가 등)
전체 (%)

성동구 　 3 　 7 　 1 (0.4%) 

광진구 　 3 　 3 　 6 (2.5%) 

동대문구 2 1 　 　 　 3 (1.3%) 

중랑구 　 2 3 61 　 66 (28.0%) 

성북구 　 　 　 　 　 　

강북구 　 　 3 2 　 5 (2.1%) 

도봉구 　 2 1 1 　 4 (1.7%) 

노원구 　 1 3 1 2 7 (3.0%) 

은평구 　 1 　 4 　 5 (2.1%) 

서대문구 1 3 1 1 　 6 (2.5%) 

마포구 2 2 　 4 　 8 (3.4%) 

양천구 　 4 2 3 2 11 (4.7% 

강서구 　 　 　 　 　 　  

구로구 　 　 3 8 1 12 (5.1%) 

금천구 　 1 2 3 　 6 (2.5%) 

영등포구 　 1 1 9 2 13 (5.5%) 

동작구 　 3 　 1 　 4 (1.7%) 

관악구 　 2 1 6 　 9 (3.8%) 

서초구 　 11 　 2 1 14 (5.9%) 

강남구 　 7 3 5 　 15 (6.4%) 

송파구 　 4 　 2 1 7 (3.0%) 

강동구 　 4 　 5 　 9 (3.8%) 

합계
10

(4.2%)
56

(23.7%)
27

(11.4%)
134

(56.8%)
9

(3.8%)
236

(100.0%) 

<표 계속> 서울시 구별 개발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현황(2001~2010)  

4) 개발부담금 사업의 구별 사업면적 

총 부과 면적이 가장 큰 구는 양천구로 101,554㎡이고 이어 서초구(82,708

㎡), 용산구(64,715㎡), 중랑구(61,818㎡) 순이다.

평균 부과 면적이 가장 큰 구는 중구(11,500㎡)이고, 이어 용산구(9,245㎡), 

양천구(9,232㎡), 종로구(7,824㎡), 동작구(7,614㎡) 순으로 중구, 용산구, 양천

구에서 대규모 개발이 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그림 3-4>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구별 평균 사업면적(2001~2010년) 

구
사업면적평균

(㎡)
건수

사업면적합계

(㎡)
구

사업면적평균

(㎡)
건수

사업면적합계

(㎡)

종로구 7,824 6 46,943 마포구 2,116 8 16,926 

중구 11,520 3 34,560 양천구 9,232 11 101,551 

용산구 9,245 7 64,715 강서구 　 　 　

성동구 4,234 10 42,342 구로구 1,662 12 19,948 

광진구 4,477 5 26,861 금천구 6,809 6 40,855 

동대문구 6,041 3 18,124 영등포구 4,231 13 54,997 

중랑구 937 66 61,818 동작구 7,614 4 30,456 

성북구 　 　 　 관악구 1,511 9 13,601 

강북구 1,771 5 8,854 서초구 5,908 14 82,708 

도봉구 4,596 4 18,382 강남구 3,445 15 51,671 

노원구 1,330 7 9,313 송파구 3,322 7 23,255 

은평구 1,772 5 8,860 강동구 2,735 9 24,618 

서대문구 4,051 6 20,257 합계 3,648 239 871,792

<표 3-6> 서울시 구별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면적 현황(2001~2010년)

5) 사업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사업유형별 개발부담금의 현황을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비중이 매우 크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건수의 비중이 4.2%에 불과하지만 총부과금액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평균 사업면적은 다른 사업의 1.5~9배에 달하며 

평균 부과금액은 다른 사업의 11~55배에 달한다. 주택건설사업은 전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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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사업 건수와 부과금액이 비슷하다. 지목변경사업은 사업건수가 

50%를 넘지만 총 부과금액은 13.8%에 불과하다. 

사업유형 총부과금액(천원) 건수
평균 

부과금액(천원) 

평균사업

면적(㎡) 

도시환경정비사업 77,303,430 (55.9%) 10 (4.2%) 7,730,343 12,332

주택건설사업 35,866,619 (26.2%) 55 (24.7%) 637,939 8,125

형질변경사업 4,728,312 (3.4%) 27 (11.3%) 175,123 1,879

지목변경사업 19,022,968 (13.8%) 134 (56.1%) 141,962 1,300

기타(개발행위허가 등) 960,562 (0.7%) 9 (3.8%) 106,729 2,942

전체 137,101,891 (100.0%) 235 (100.0%) 583,412 3,496

<표 3-7> 사업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2001~2010년)

6) 사업유형별 개발비용5)

사업유형별 개발비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한 건당 개발비

용이 91억원 정도이며 ㎡당 개발비용은 73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주택사업은 

사업 한 건 당 개발비용이 29억원 정도이며 ㎡당 개발비용은 34만원 정도이다. 

　사업유형 건수 개발비용평균(천원) 면적당 개발비용(원/㎡)

도시환경정비사업 10 9,094,940 728,211

주택건설사업 52 2,897,603 336,968

형질변경사업 27 317,500 182,660

지목변경사업 124 135,662 146,432

기타(개발행위허가 등) 9 258,354 96,823

전체 222 1,216,887 218,503

<표 3-8> 사업유형별 개발 비용(2001~2010년) 

5) 개발비용 항목은 기부채납금액을 제외한 순공사비, 조사 및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비용의 항목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기타 항목에 여타 부담금 및 양도소

득세, 보상비, 이주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부채납금액은 개발비용에 포

함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여 개발이익에서 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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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부담금의 환수실태

1. 지가 상승률과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비교

1)서울시 개별 공시지가6) 총액

2001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381조원으로 ㎡당 79.6만원이며, 2010

년 서울시 개별시가 총액은 1,096조원으로 ㎡당 190.1만원이다. 10년간 총지가 

상승률은 716조원에 달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가는 꾸준히 상승했으

며, 2002~2007년 동안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연도 필지수(개) 전체면적(㎡) 총지가(억원) 평균지가(원)

2001년 965,465 576,656,508 10,964,504 1,901,393 

2010년 970,463 478,266,450 3,806,838 795,966

상승금액 7,157,666 

<표 3-9> 2001년과 2010년 공시지가 비교 

<그림 3-5> 2001~2010년간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 변화

6)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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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개발부담금의 징수 총액 비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약 1,658억원에 불과하며, 이

는 10년간의 서울시 총 지가 상승액인 716조원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시의 총 지가 상승액 모두 부과금 대상은 아니지만 0.02%는 개발부담금의 개발

이익 환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도 개발부담금
 여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2001 891 3,562 79,423 　

2002 3,122 10,351 48,171 　

2003 3,956 26,470 52,042 　

2004 10,501 20,843 126,057 　

2005 26,991 17,007 115,246 　

2006 19,505 22,230 94,410 13,544

2007 13,895 21,070 183,172 277,166

2008 9,691 15,748 155,821 133,255

2009 65,768 12,531 58,586 35,814

2010 11,508 12,008 78,393 35,054

총액 165,828 161,820 991,321 494,833

자료：기획재정부(2002~2011) 각 년도 부담금 연차보고서
서울시 내부 자료

<표 3-10> 2001~2010년 서울시 개발부담금 및 여타 부담금 징수 금액
(단위：백만원)

2. 건축허가 동수와 개발부담금의 비교7)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축허가 동수는 대체로 10,000건을 상회하고 있으

7) 비교치는 서울시의 1년 건축허가 동수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은 사업 건수여서 차이가 존재

하지만 건축사업 허가에 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이 매우 적은 것은 비교할 수 있다. 
2004부터 2005년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중지되었고 2010년도 사업은 아직 종료된 것이 

많지 않아 수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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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의 허가연도를 살펴보면8) 연간 20~60건 정도에 불과

하다. 건축허가 동수와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건수의 비교이지만 건축허가에 

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2001~2010년간 건축허가 동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허가
동수

17,281 28,950 17,791 8,833 7,322 8,291 12,068 12,610 10,551 12,735

부과
사업 
건수 

32 42 58 　 　 27 21 29 26 　

<표 3-11> 2001~2010년 건축허가 동수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건수 비교 

8) 기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건축허가 수와 연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의 허가연도별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수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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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발부담금의 한계

10년간의 지가상승률이나 건축허가 동수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에서 개발부

담금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발부

담금의 부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한계 때문이다. 

1. 부과대상사업의 한정

1) 신규사업에 한정

개발부담금의 첫 번째 한계는 부과대상사업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적용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 사업), 도시개

발사업(환지방식이 아닌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

업, 토지형질변경사업, 기타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정도이다. 대부분 신규 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서 신규 

개발사업보다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시에서는 적용할 사업이 많지 않다. 주택

사업 중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부과사업이라도 ‘도시

재정비촉진을위한법률’로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광범위한 감면대상

부과대상사업 중에서도 공공이 실시하거나 산업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

제되거나 대부분 감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공공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50% 감면대상이다. 



42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
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3)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외)

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6)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7)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 시설설치사업
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제외)
10) 기업도시의 조성사업
11) 산업기술단지
12)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

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
성하는 경우

13) 벤처기업집적시설

50

50

50

50
50
50
50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소기업및소상공지원
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표 3-12>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감면 사유 

3) 서울의 개발사업 유형별 개발부담금 부과 실태

2001년 1월1일 이후 사업 허가를 받고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한 서울

시의 개발사업의 수는 <표 3-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뉴타운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도시 재정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공동주택사업이나 특별계획구역사업도 재건축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은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제

외사업이다.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으

나 뉴타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28개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세운상가 2개 지구와 청량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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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는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사업이다. 

부과대상사업만을 포함하여 계산하여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과율이 50%

를 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의제로 지정된 주택사업에서도 부과율이 11% 정도

에 불과하다. 

또한 한정ㆍ면제 사유로 인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 중 매우 

일부 사업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부과대상사업들도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은 공공청사 2개를 제외한 42

개 지구 중 단 2곳에 불과하다. 그 중 1곳은 도시환경정비지구와 겹치는 곳이며, 

나머지 1곳은 지목변경사업으로 인해 전체사업면적의 6% 정도에만 부과되었

다.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개발 실행법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 제대로 기

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지구수
개발부담금 

부과지구
비고

부과
제외
사업

주택재개발 70
재개발지구 중 뉴타운사업지구는 뉴타운사업으로만 
집계 

재건축사업 48

뉴타운사업 14

부과
대상

도시환경정비 28 10 28개 중 3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부과대상 제외

공동주택 47 4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주택사업, 이전적지 중 공동주
택 단일개발

특별계획구역 42 2
공공청사건립사업 2곳 제외
도시환경정비지구와 겹치는 곳에 부과, 1곳은 면적
의 6% 정도에만 부과

※ 2001.1.1 이후 사업허가~2010.12.31 이전 사업 준공 사업

<표 3-13> 서울시 내의 2001~2010년간 사업유형별 사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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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이득의 누락

개발부담금의 한계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계

획이득이 누락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은 도시계획 변

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으로,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는 전통적으로 환수대상이 되는 협의의 개발이익이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에 의한 용도변경’에 대해

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

득에 대해서는 환수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용도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규모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용도지역변경 시 확연한 계획이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상업지역은 28.7~56.6% 정도 지가가 

높고 준주거 지역은 16.8%~26.4% 정도 지가가 높다. 허용 층수 정도만 바뀐 제

2종일반주거지역(12층)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보다 1.9~7.5%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가는 제3종 일반주거주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

우 6.9~1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14.1~35.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지역변경만으로 상당한 지가상승이 발생하며 이는 공공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환수되어야 할 개발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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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12층) 제3종일반주거

비교
용도
지역

제2종일반주거(12층) 1.9~7.5%

제3종일반주거 9.2~14.4% 1.6~11.2%

준주거 16.8~26.4% 10.8~20.7% 6.9~13.1%

일반상업 28.7~56.6% 18.7~49.5% 14.1~35.1%

자료：김상일ㆍ김인희, 2006, ｢용도지역변경에 의한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표 3-14>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변화량 

2) 계획이득의 누락 현황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10년간 개발 완료된 42개 구역 중 28개 구역에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모든 구역에서 용도 상향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40.5% 비중을 차지하는 17개의 구역이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다. 김상일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6.9~26.4% 정도9) 지가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특별계획구역의 66.7%에서 용도지역이 변

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42개 중 2개에 불과하여, 대부

분의 계획이득이 사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지역
지구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주거

일반상업 4 (9.5%)

1개 지구에서 블록별로 일반주거지역이 준
주거지역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대상 특별계획구역에서 공공청사 2곳은 
제외함 
일반주거에서 2종일반주거가 1곳은 용도
지역 미변경으로 간주

준주거 17 (40.5%)

3종일반주거 2 (4.8%)

준공업
일반상업 5 (11.9%)

일반주거 1 (2.4%)

용도지역변경이 일어난 구역 28 (66.7%)

10년간 사업완료 특별계획구역 수 42 (100.0%)

<표 3-15> 용도지역 변경이 발생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의 수 

9) 보통 변경 전 일반주거는 종세분화 이전의 일반주거였기 때문에, 일반주거를 종세분화 이후 제2종
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12층), 제3종일반주거 중 하나로 가정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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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분 개발이익 배제

1) 환수대상 개발이익이 토지가격 변화에 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

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가상승분’만을 개발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에서는 많은 개발이익이 토지 개량뿐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행위에 의해

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개발이익을 지가상

승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에서 배

제하고 있다.

2)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신설 이유

개발부담금이 지가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지가상승분이 건물가

치의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이론과 ‘건축물 가격의 상승’은 ‘건축비 투입으로 

인한 가치상승의 결과이지 우발적 개발이익이 아니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수 외(2006)10)의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서는 한 생활권 안에서는 일정한 개발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사

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러한 개발수요가 부동가치(floating value)로 존재하다

가 도시계획과 건축물의 건축에 의해 특정 토지에 현재화하는데 이때 건축물의 

가격상승분에는 건축물의 투입분만 아니라 ‘개발수요의 현재화’에 대한 우발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은 토지 개발

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선점하는 용적률의 문제이자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개

발이익인 것이다. 

10) 최수 외, 2006,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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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개발 없이 건축물 건축만 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이를 환수하고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신설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건축초과

이익’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환수대상이 ‘지가상승분’이 아닌 ‘주택가격 상승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개발이익을 ‘지가상승분’에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건축물 분의 개발이익’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건축물 분 개발이익 배제 사례：건축허가사업이 부과 제외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주로 토지개발사업에 한정되면서 토지개발사업

이 없는 건축허가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 건축사업은 서울

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건축허가과정을 통해 일어나

는 사업이므로 해당 토지에서 ‘지목변경’과 같은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사례 1：건대입구 능동로 개발사례

능동로 1지구는 구역면적 5,628㎡, 연면적 17,643㎡인 대규모 주상복합건

축사업지구이다. 이 사업지구는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건축허가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

는다. 



48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사업명 능동로 1지구 특별계획구역

구역면적 5,628㎡

기부채납면적 585㎡

사업면적 3,737㎡

연면적
지상층 17,643.42㎡

지하층 11,352.18㎡

건폐율 40.2%

용적률 472.28%

사업허가일 2003.07.25

사업착공일 2003.09.01

사업준공일 2006.03.27

<표 3-16> 능동로 1지구 개발사업 개요 

(2) 사례 2：용산 문배지구 아크로타워

용산 문배지구의 아크로타워는 사업면적 8,312.7㎡, 건축연면적 32,458㎡의 

주상복합건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지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이 129.4㎡로 전체 사업면적

의 6%에 불과하였고, 6%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전체 개

발규모에 비해 개발부담금의 개발환수 효과는 미미하였다. 

사업명 문배지구 A블록

구역면적 8,312.7㎡

기부채납면적 1,657.6㎡

사업면적 1,657.6㎡

연면적
지상층 32,457.65㎡

지하층 14,378.22㎡

지목변경면적 129.4㎡

건폐율 22.85%

용적률 538.91%

사업허가일 2003.12.19

사업착공일 2004.08

사업준공일 2007.01.22

<표 3-17> 문배지구 A블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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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분 개발이익 배제 사례：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건축물 분 배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도 개발이익을 ‘지가상승분’에만 한정함으로

써 건축물 분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개발이익이 누락되고 있다.

(1) 사례 1：도시환경정비사업 - 용산 ○○지구

용산 ○○지구는 전체사업면적 50,343㎡, 건축연면적 272,512.4㎡의 주상복

합건축사업지구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관리처분계획, 지가자료 등을 토대로 용산 ○○지구

의 개발이익을 분석하였다. 총분양가는 1조 347억원, 총비용은 5,264억원이고 

총개발이익은 5,08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이 지구에 부과된 개발부담

금은 609억 9630만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12.0%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부담

금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과율을 25%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개발

이익에 대한 부과율이 낮은 이유는 건물분의 개발이익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총

분

양

가

종류
건축연면적

(㎡)

단위분양가

(원)
분양가(천원) 비고

주택 228,516.93 5,700,000 585,218,316

업무시설 29,269.54 2,500,000 299,313,555

판매시설 10,320.08 7,000,000 72,173,850 부동산114 2006년가격 
2,422만원/3.3㎡근생시설 414.03 7,000,000 71,450,560

집회시설 3,991.82 4,572,041 관리처분계획 인용

합계 1,034,728,322

총

비

용

종류 추정방법 개발비용(천원) 비고

토지비용
총공시지가 1.5배

사업기간의 이자율 적용
120,624,957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의 70%인 것을 
고려, 이자율은 기준 금리적용

토지
개량비

개발부담금 내 개발비용 산정 32,716,489 건축보상비, 이주비, 여타 부담금 포함

건축비 272,512.4(㎡)×1,369,000(원) 373,069,476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로 각 연도 가중평균

합계 526,410,919

총이익 508,317,403
개발부담금(천원) 
60,996,298 (12.0%)

<표 3-18> 용산 ○○지구의 개발이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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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주택개발사업 - 서초 방배 ○○ 아파트

서초 방배 ○○ 아파트는 대지면적이 20,075.9㎡, 연면적이 68,970.8㎡에 이

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다.

사업준공도서 및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지가자료 등으로 방배 ○○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추정하였다. 총분양가는 2,591억원, 총비용은 1,057억원이고 개발

이익은 1,0535억원으로 추정된다. 개발부담금은 143억 6289만원으로 총이익 

금액과 비교할 때 9.3%에 불과하다. 

총분양가

분양유형

(㎡)
호수 1호당 분양가(천원) 분양가(천원) 비고

231.4 77 1,130,000 87,010,000 

2004/01/21 중앙일보 분양
정보

234.7 30 1,402,000 42,060,000 

244.6 55 1,456,000 80,080,000 

274.4 30 1,668,000 50,040,000 

합계 259,190,000 

총비용

종류 추정방법 개발비용(천원) 비고

토지비용
총공시지가 1.5배

사업기간의 이자율 적용
4,974,002 기준금리 적용

토지
개량비

개발부담금의 내 개발비용 산정 12,247,429
건축보상비
이주비, 부담금 포함

건축비 68970.85㎡×1,283,000원 88,489,598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로 산정. 각 연
도의 가중평균

합계 105,711,029 

총이익 153,478,971 
개발부담금(천원) 
14,362,890 (9.3%)

<표 3-19> 서초 방배 ○○아파트 개발이익 추정

4. 개발부담금의 과소 추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과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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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상 25개 사업지구 중 10개 지구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지구단위계

획의제처리 주택건설사업에서는 50개 구역 중 단 4개 구역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을 볼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중 많은 사업이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

단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그 규모가 전체 개발이익의 규모에 비

해 그리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이 과소 추정되기 때문이다. 

1) 과소 추정의 원인 1：공시지가의 사용

개발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현재 실매매시가의 70% 정도만

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총지가 상승분의 추정이 70% 정도로 축소됨

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공제액인 개발비용이나 조세항목은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이익분의 

계산과 공제분의 계산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부담금 = 환수할 개발이익×25%
            = {종료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
            = (총지가 상승분-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

<표 3-20> 개발부담금 계산 방법 

2) 과소 추정의 원인 2：개발부담금 시점상의 문제

개발부담금은 사업인가 시점을 시작 시점, 사업준공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인가 시점 전에 이미 많은 지가가 상

승하였거나 사업종료 시점 이후에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개발이익 환

수율은 낮아지게 된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인가 이전 지구 지정으로 인해 사업구역이 이

미 알려져 있어 사업구체화 시점 이전에 지가가 크게 상승하며, 지목변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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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가 상승률이 높다. 지목변경 사업은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준공 시점에서 토지가격의 상승분이 공시지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준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가가 상승한다. 

(1) 사례 1：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 지구)

도심 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가 모두 2003년에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주변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구평균 지가상승률이 1.88%일 때 대상지의 지가상승률은 9.13%, 2002

년 구평균 지가상승률이 15.54%일 때 대상지의 지가 상승률은 25.81%에 달했다.

 

     2003. 05. 10：도심재개발구역 결정
     2003. 11. 28：사업시행 인가(개시시점)
     2005. 03. 16：관리처분계획 인가 
     2005. 03. 17：공사착공 
     2008. 10. 31：건축물준공인가(종료시점)
     2009. 05.13：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표 3-21> 용산 ○○지구 사업 시행 일정

<그림 3-7> 용산 ○○지구 공시지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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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용산○○지구 지가변동률

평균지가(원/㎡)

(1.1기준)
지가변동률 용산구 서울 전국

2000 994,288 0.27 0.44 0.05 0.67

2001 997,002 9.13 1.88 1.89 1.32

2002 1,088,044 25.81 15.64 15.81 8.98

2003 1,368,868 62.97 5.05 5.23 3.43

2004 2,230,796 110.55 7.60 4.09 3.86

2005 4,697,023 66.06 10.236 6.564 4.986

2006 7,800,000 16.03 11.722 9.171 5.617

2007 9,050,000 9.94 11.734 5.882 3.886

2008 9,950,000 0.00 0.822 -1.001 -0.319

2009 9,950,000 0.00 2.11 1.396 0.955

2010 9,920,000 -4.32 0.815 0.527 0.548

<표 3-22> 용산 ○○지구 지가변동률 비교

(2) 사례2：지목변경사례 - 영등포 ○○마트

이 지역은 공장지역으로 지목이 장(場)이었으나 마트 건축이 허가됨에 따라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사업의 시작시점은 건축허가시점, 사업의 

종료시점은 건축준공시점으로 결정된다. 

사업이 시행되었던 2001년에 구평균 지가상승률이 1.32%인데 비해, 대상지

의 지가상승률은 매우 큰폭인 25.32%에 달하였다. 단일 소유주로 사업이 빠르

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매우 짧았는데 대상지의 지가상승률은 5년 

후인 2006년까지 구평균 지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1.01.04：사업시행인가
    2001.01.15：착공일자
    2001.09.22：사업준공

<표 3-23> 영등포 ○○마트 사업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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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영등포 ○○마트 공시지가 변화  

연도

영등포 00마트 지가변동률

평균지가(원/㎡)

(1.1기준)
지가변동률 영등포구 서울 전국

2000 1,600,000 -1.25 0.67 0.05 0.3

2001 1,580,000 25.32 1.32 1.89 1.42

2002 1,980,000 10.10 8.98 15.81 11.32

2003 2,180,000 26.15 3.43 5.23 4.62

2004 2,750,000 10.91 3.86 4.09 4.47

2005 3,050,000 0.98 4.986 6.564 6.213

2006 3,080,000 15.58 5.617 9.171 9.422

2007 3,560,000 1.97 3.886 5.882 5.415

2008 3,630,000 -1.93 -0.319 -1.001 -0.421

2009 3,560,000 3.93 0.955 1.396 1.062

2010 3,700,000 0.00 1.046 0.527 0.548

<표 3-24>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지가변동률과 비교

3) 과소 추정의 원인 3：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개발부담금은 총지가 상승분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차감하여 추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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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토지소유자가 개발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였을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때

문이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구평균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사업대상지가 대규모 개발일 경우는 구평균 지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어서 정

상지가 상승분을 과대 추정하게 함으로써 개발 자체가 정상지가 상승분에 재귀

적 영향을 줄 수 있다. 

10년간의 구별 지가상승률과 건축허가동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면 99%의 

유의미한 확률과 0.385의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자체가 구

평균지가상승률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림 3-9> 구별 건축허가 동수와 지가변동률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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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기부채납제도

1. 왜 기부채납인가?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보방안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

어진 적이 별로 없다. 기부채납이 그 운용에 관한 확정적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개발사업에 따른 부관행위로 이루어져 개발

이익 환수제도로 정식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가지화가 거의 완료된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확보가 가

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조세와 부담금을 통한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 자체나 기반시설을 설

치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토지와 공공시설을 현물로 확보하는 방식인 기부채납과 재원 마련 방식인 개

발부담금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개발이익 환수 목표와 함께 기반시설의 확보 목

표를 매우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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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기부채납의 개념

기부채납의 실정법상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의 정의에 따

르면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이를 승낙의 채납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11)”라고 하였다. 

2) 기부채납의 관련법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

는 고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법상의 증여 계약의 성질

을 가진다.

법적인 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9조, 동법 시행령 5조에서 기부채납의 가능

성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김성희 외, 2010; 권오창, 2001). 따라서 기부채납의 

운용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시 부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3) 부관의 원칙

기부채납이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시 부관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남용하

지 않도록 부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먼저, 부관은 각종 법률 및 관련 조례ㆍ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합법성), 법

의 취지와 사회통념에도 적합해야 한다(합리성). 그리고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 

기술적, 사회통념상 실현이 가능해야 하고(실현가능성), 지역별, 시기별, 규모

11) 대법원판례 1996.11.8선고 96다 2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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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형태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형평성), 부담 상호 간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충돌금지).

부관의 원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례성’과 ‘부당결부금지’이다. ‘비례

성’은 ‘부관으로 부담하는 간선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사업주체의 불이

익 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부당결부금지’는 ‘부

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즉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간선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 등을 부과하면 안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 도서관이나 공공청사와 같은 공공 시설은 부관 형식

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현행 기부채납의 운용은 개발사업 인ㆍ허가가 수익적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

령에서 이들 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一義旳)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인ㆍ허가 처분 시 부관을 붙

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하에 대체로 기부채납이 부관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권오창, 2001).

<그림 4-1> 기부채납의 부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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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의 과정

공공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부채납률을 계획하고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기

부채납률의 규모를 결정하며 도시개발사업 실행 과정에서는 계획 인ㆍ허가권

을 매개로 기부채납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이 도시계획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구역지정 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각 구역에 대해 일정 정

도의 기부채납률도 계획하여 지정하고 있다.

2) 인ㆍ허가 단계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발자는 개발제안서 제출 시 실제 사업에서 가능한 

기부채납률과 기부채납할 시설,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를 제안한다. 

실무부서의 개발제안서 열람과 각 부서의 의견개진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발사업의 최종심의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기부채납

률과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고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도 함

께 결정된다.

3) 개발공사 단계

이 단계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개발자가 대지를 조성하여 기부하며, 공공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개발자가 공공시설까지 설치하여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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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허가

준공허가 시 기부채납 토지나 시설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며 기부채납하는 시

설의 성격에 따라 각 관리부서로 소유권을 이관한다.

<그림 4-2>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시 기부채납 과정

4.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부여과정

1)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대한 용적

률 완화’로 표현되고 있는데다 정식적인 법적 용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여 제도적 용어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각각의 용적률과 인센티브의 관계를 

<표 4-1>과 <그림 4-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허용용적률은 바람직한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기준용적률에서 인센

티브를 줄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하는 용적률이고,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설치

로 인한 인센티브 부여 시 인센티브의 한도를 결정하는 용적률이다.  

상한용적률을 결정하는 식은 <표 4-1>의 식이 일반적이지만 위치와 용도지

역, 사업유형 등에 따라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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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기준
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가중치：공공시설제공용적률/사업부지용적률
  α：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제공후부지면적

<표 4-1> 각 용적률의 정의

<그림 4-3> 각 용적률 부여 방법 

2) 도시재생사업에서 인센티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

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심부와 기타지역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도 세분화된 주거지

역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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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ㆍ주택재

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

축사업

용
적
률
운
영
체
계

계
획
기
준

도심부(사대문안) 비도심권

종별특성에 따라 부여
계획용적률
1 종주거/ 2 종7 층：
170%
2종7층/ 2종12층：
190%
3종/준공업 등：210%

계획용적률=용도지역 
상향 전 용적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기본계획 
용적률 적용
예정구역 이외지역：
210% 이하의 범위에
서 기본계획 취지에 부
합하도록 결정

기준용적률  a：서울시 조례상 용
도지역 용적률
일반상업 600%(종묘주변 300%)
허용용적률：사업유형별로 차등적용
A타입 허용용적률：a+b≦800%
토지병합(건축) 및 공공시설확보(내
부도로망개설 등)없이 토지병합(건
축)을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환
경정비사업
b：도심활성화, 역사보전 등(100% 
이내)

마포：기준 700%
이하 허용 800%
영등포：기준 300 
~600%이하
허용지구단위계획
청량리：400~800%
용산：지구단위계
획에 따름
지역중심급 중심지：
지구단위계획에 따
름

상
한
최
대

a+b+c≦1,000%
c：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관광숙박시설 및 금융특정개발
진훙지구 내 금융산업을 주용도로 
도입 시 1,200%범위 내 완화가능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초
과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마포：1,000%
영등포/용산：지구
단위계획에 따름
지역중심급 중심지：
지구단위계획에 따
름

허용용적률+(1.3α)
허용용적률=계획용적
률+β
α=공공용지 제공면적 
대비 공공용지제공면
적을 제외한 구역 면적 
비율
β=우수디자인, 친환
경, 에너지절약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 용적률 
+[1.3×(기반시설 부지
로 제공하는 면적×기
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
의 대지 면적]이내

자료：이인성, 유나경(2010)

<표 4-2>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적률 부여 체계

제2절 기부채납의 운용 현황

1. 사업유형별 기부채납률

1)사업유형별 기부채납률 현황

2001~2010년 사이 완공된 개발 사업유형별 기부채납률을 살펴보면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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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비사업이 각 지구평균으로는 22.6%, 면적대비로는 27.5%로 가장 높은 기

부채납률을 보였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이 없는 6개 지구를 제외하면 각 

지구의 평균 기부채납률은 17.6%이고, 면적대비 기부채납률은 17.5%에 달한

다. 지구단위의제처리 주택사업지구에서는 기부채납이 없는 5개 지구를 제외하

면 각 지구의 평균 기부채납률은 14.4%에 이른다. 

사업유형별 구분 사례 평균 비고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2001~2010)
총 32개구역

전체평균 36(42) 17.6%(15.1%)
동대문구청사,도봉구청사 제외, 

기부채납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였고 ( )은 전체. 

면적대비 기부채납률은 17.5%

도시계획적
변경 없음

9(14) 16.0%(10.3%)

도시계획적변경 27(28) 18.1%(17.4%)

도시환경정비사업
(2001~2010) 총 28개구역

28 22.6% 면적대비 27.5%

지구단위의제 주택사업 42(47) 14.4%(13.2%) 면적대비 14.3%

<표 4-3> 사업 유형별 평균 기부채납률

2) 기부채납의 확대 현황

기부채납의 적용범위는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커지고 있다. 2000~2004

년 사이에 계획이 확정된 23개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평균 기부채납률이 15.6%12)

인 것에 비해, 2000~2010년 사이에 계획이 확정된 53개 특별계획구역의 평균 기

부채납률은 18.4%13)로 기부채납률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뉴타운지구의 경우 2차 지구의 기반시설계획은 전체 사업면적 대비 평균 기부채

12) 김인구, 2004, “도시개발에 있어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2004년 6월까지 계획이 결정된 32개 특별구역 중 기부채납이 없는 9개 지구를 제외하고 32개 

지구의 평균 기부채납률을 구함.
13) 유기현, 변창흠, 2011,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특별계획구역

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2), PP.91~98 - 2010년 4월까지 계획이 확정된 

특별계획구역의 전체사업면적과 전체기부채납면적의 비로 기부채납률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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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률은 28.1%였으나 3차 지구의 기반시설계획은 전체 사업면적 대비 평균 기부채납

률은 30%로 증가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973~2004년 사이에 완료된 도

심재개발지구의 평균 기부채납률이 16.2%(김인구, 2004)인 것에 비해, 2001~2010년 

사이 완공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평균 기부채납률은 22.6%로 늘어났다.

2.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의 확보

1) 효과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확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기부나 공공시설 자체의 기여로 기부채납이 기

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시가지화가 완료되고 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

기 위한 토지의 구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도시계획사업들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4>와 같이 서울시 도로의 확보 과정을 보면 도로를 설치하거나 확폭

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보다 기부채납이 지정 건수 대비 확보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기부채납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구분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소계

지정 확보 지정 확보 지정 확보 지정 확보

도시계획
시설사업

32 8 74 10 283 37 389 55

확보율 25% 14% 13% 14%

기부채납 25 8 89 29 82 27 196 64

확보율 32% 33% 33% 33%

자료：서울특별시, 2007,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운용방안연구｣ P.13

<표 4-4>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기반시설 확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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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방학역세권의 도로확보

방학역세권은 도봉구의 지구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방학역 주변의 도로가 대부분 10m 이하로 교통량을 처

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 확폭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림 4-4>를 보

면 방학역 주변 도로를 확폭하는 데에 기부채납이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확폭되었으나 기부채납이 아닌 도시계획시

설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기부채납을 하여 확폭한 

도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에서 기부

채납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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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방학역세권의 도로계획과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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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채납제도의 다양화 

1) 건축물의 기부채납 방안 제도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욕구 등의 증대로 기반시설의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요구하는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 상ㆍ하수도와 같은 필수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

라 주차장,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

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14) 

기존에는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더라고 이에 대한 기부채납률 계산방식이 정

해져 있지 않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제도

화함으로써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도로와 철도, 광장,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은 일반건축물 등의 지하로, 공공

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은 일반건축물 중의 일부 부

분을 기반시설로 설치하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림 4-5>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방안 

14) 2011년 7월 11일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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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 기부채납 시 기부채납률과 인센티브의 계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

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

원을 들여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원에 해당하는 부지 800㎡

(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 사례：영등포구 문래동 SK리더스 뷰 동사무소의 기부채납

문래동 SK리더스뷰는 2개 동으로 구성된 39층 주상복합건물로 남측건물의 

일부인 4층까지 공공청사로 기부채납하여 현재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

계획구역 세부결정고시에 공공업무시설의 기부채납이 명시되었으며 소유권도 

영등포구로 구분등기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결정당시 건축물의 공공시설 기

여에 대한 관련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제3절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1. 기부채납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성격

기부채납은 주 행정행위인 개발사업의 부관 형태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는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목적

도 존재한다. 기부채납률을 일정률 이상으로 정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부채납률이 증가하는 것은 기부채납이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의 설

치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목적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시설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기능하고 있

는 사례는 기부채납의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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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면적별 기부채납률의 변화 양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률을 조사하면 사업면적이 

넓어질수록 기부채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업시행면적이 넓을수록 개발

로 인한 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성격의 기부채납 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업면적의 증가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이 일정

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면적이 커질수록 기부채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개발수익에 대한 환수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평균 N 표준편차 비고 

4,000㎡ 미만 15.88 (12.76) 8 (6) 6.53 (2.03)

가로안의 숫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수치

4,000㎡ 이상
~10,000㎡ 미만

23.86 (23.91) 16 (15) 5.33 (5.51)

10,000㎡ 이상 32.26 4 4.46

합계 22.78 (22.57) 28 (25) 7.56 (7.86)

<표 4-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면적에 따른 기부채납률의 변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기부채납률 

용도지역변경발생
용도지역변경

미발생
전체

평균 지구수 평균 지구수 평균 지구수

4,000㎡ 미만 17.8 2 0 1 11.6 3

4,000㎡ 이상
~10,000㎡ 미만

14.0 11 13.4 7 13.8 18

10,000㎡ 이상
~20,000㎡ 미만

19.1 6 7.3 4 14.4 10

20,000㎡ 이상
~40,000㎡ 미만

19.1 7 0 1 16.7 8

40,000㎡ 이상 25.4 2 21.1 1 24.0 3

합계 17.4 28 10.3 14 15.1 42

<표 4-6>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사업면적에 따른 기부채납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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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률의 증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0)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의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난 경우의 평균 기부

채납률은 17.4%인 반면,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평균 기부채납

률은 10.3%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도변경여부에 따라 기부채납률이 달라지는 것은 기부채납이 도시계획변경

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환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분 부담비율 (순부담) 비고

층수
완화시

구릉지 5% 이상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은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최소 10% 이상은 확보)

평지 10% 이상

용도지역 상향 시
1단계 상향 시 15% 이상
2단계 상향 시 20% 이상
3단계 상향 시 25% 이상

용도지역상향
+층수완화 시

용도지역 상향 시 부담률+5% 이상

자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

<표 4-7>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률 의무비율 

4. 일정수준의 기부채납률 배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 공공은 사업유형이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기부채납률 수준을 미리 계획하여 사업별로 기부채납량을 배분하고 적정

한 기부채납률을 유지하고 있다. 

1) 사례：용산 한강로 주변지구

용산 한강로 주변지구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로 활발하게 개



74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상명여고특별계획구역과 상명여고북측특별계획구역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명여고특별계획구역은 1,184㎡, 상명여고북측

특별계획구역은 1,294.8㎡를 부담하였다. 이 지구는 개발 시 기반시설 부담을 

계획으로 분배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전쟁기념관 전면과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등 2

개로 나뉘어 있었으나 전쟁기념관 전면의 과소 필지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으

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 두 개의 구역을 하나의 계획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번호 사업구역
사업시행 

면적 
위치 기부채납률 시행여부

①
상명여고 

특별계획구역 
15,638.60㎡

용산구 한강로1가 
50-1일대

13.60% 완료

②
상명여고

북측특별계획구역
10,133.40㎡

용산구 한강로1가 
30-3일대

26.70% 완료

③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40,547㎡

용산구 한강로1가 
158일대

15% 이상 미시행 

④
용산초교 

특별계획구역 
8,69.7㎡

용산구 한강로2가 
2-305일대

18.70% 이상 미시행 

⑤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20,860㎡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2 일대
10~15% 이상 미시행 

<표 4-8> 용산 한강로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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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용산 한강로 주변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이런 과정을 보면, 공원을 필요성에 의해 지정하기보다 활용도가 낮은 땅에 

공원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구역을 조정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구는 기부채납량이 구역별로 배분되고 필요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공공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서울전체의 광역 기반시설 확보 

기부채납을 단순히 해당 사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국한하지 않고, 기부

채납량을 사업지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좀 더 넓은 영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 광

역시설을 공급한다면 기반시설을 공급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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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용산부도심 선형녹지축 공원 설치

용산부도심 용산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선형녹지축 공원은 고속철

도역사 건립을 구상한 용산 부도심계획(1995)에서 구상되었으며, 서울시 도심

재개발계획(2000)의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용산부도심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

구역이 연계되면서 확보되었다(서울시, 2007)15). 이 선형녹지축 공원은 서울 

광역녹지축 연결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선형녹지축 공원은 서울시 전체 

광역녹지축으로 각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관의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이 사례는 기부채납의 기능이 단순히 개발사업의 부관 형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광역적인 계획에 이바지함을 보여준다

고 할 것이다. 

<그림 4-7> 서울의 광역녹지축과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15) 서울특별시, 2007,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공공시설 순환투자 방식 운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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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 특별계획구역,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세계일보사부지 특

별계획구역, 용산공원남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및 전면공지, 건축선 

후퇴로 광역 선형녹지축 공원을 확보하였다. 

사업구역
사업시행 

면적(㎡)
위치 기부 

시행 

여부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

63,093
용산구 한강로 3가 40 및 한강로2가 

402일대
10.3% 이상 미시행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83,211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일대 22.6% 이상 시행 중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

30,443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20.0% 시행 중 

용산공원 남측지구 
특별계획구역 

50,077 용산구 용산동 5가 19-5일원 30.1% 완료

<표 4-9> 용산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사업 개요 

<그림 4-8> 용산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의 녹지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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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부채납의 쟁점

1. 부당결부 금지

현재 기부채납은 도시계획 대상 중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

으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부채납이 가지는 제도적 미비점과 법적 한계 때문에 기부채납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부관의 원칙 중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때로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감

사의 대상이 되기도 해, 공공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도시계획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 사례 1：용인시 주택건설사업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용인시에서는 4개 업개가 한 지역에서 각각 278세

대, 119세대, 96세대, 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을 신청하였다. 용인시는 한 

지역에 600세대 이상의 건립 신청이 들어오자 교통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과 마북면을 연결하는 기간도로(왕복 4차선 3km) 중 일부 

구간에 308m의 도로를 건설(사업비 162억원 상당)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채납이나 간

선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

에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주택

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때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각 회사에 제출하였던 사업신청서는 96~278세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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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300세대 미만이고 진입도로 폭도 8m~15m 규정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기간

시설 설치를 요구한 용인시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주의조치를 받았다. 

주택법 16조 5항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6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2천세대 이상 20 이상

<표 4-10>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부당결부금지 조항

2) 사례 2：부산시의 동사무소 용지 기부채납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2007년 8월 16일 및 2008년 2월 15일 각각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시행면적 164,325㎡, 2,850세대) 및 ○○○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시행면적 68,359㎡, 1,364세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

자로 하여금 정비구역 안의 동사무소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시행(변경)

인가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주택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직접적 관

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채납의 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부산

시 남구청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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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 시설의 적절성

1) 시설의 종류

기부채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가 모호하며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기부채납의 유형은 도로와 공원이 대표적이며 도로는 단지까지의 진입

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할 것인지, 근린공원을 기

부채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치 않다. 도서관이나 공연장이 기부채

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지 않다. 주택법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용지는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

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공연장, 공공청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범위의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부채납 대상 범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 서울시(2000~2004) 지구단위계획 497구역(100%)

실시구역

72개 구역(14.5%)

유형 공원 도로 녹지 건축선 공공용지 기타

구역수 8 63 0 23 5 3

자료：김성운, 김찬호(2009)

<표 4-11> 기부채납으로 확보되는 시설의 종류 

2) 기부채납 시설의 효용성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관련 기관에 이관되어 공공이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종종 사업자들은 도시관리계획에 명시된 기부채납률을 맞추거나 보상 인센티

브를 받기 위해 별로 효용성이 없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일이 생긴다. 

<그림 4-9> 사례의 경우 산과 이어지는 자투리 땅을 기부채납하여 생긴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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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소공원은 큰 효용이 없다. 이런 경우 공공에서는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용적률 증가로 인한 혼잡비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부채납량을 채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공공 기여가 있는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그림 4-9> 기부채납의 효용성이 부족한 사례  

3. 인센티브의 일관성

기부채납의 경우 공익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

적률의 3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합동개발이나 공개공지, 옥상녹화 등 토지의 

기부 없는 공공기여를 허용용적률로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나 시설의 기부는 상

한용적률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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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시설의 공공기여는 산식에 의하여 비교적 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으

나 부지여건이나 사업 등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의 기준이 달라지고 상한용적률

에 따라 산식으로 산출한 인센티브의 적용도 달라진다. 

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을 비교하면 ‘구로역 및 신도림역 내 1-1구역’

의 경우 기준용적률과 기부채납률은 ‘이수지구 내 특별계획구역’보다 높았으나 

달성한 용적률은 이수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이 더 높았다. 

이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내 1-1구역의 사업전체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

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으리라 판단되어 상한용적률을 낮게 정한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이 단순한 산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여건이나 사업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지의 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례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제도로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뜻하는 약점이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내 1-1블럭 이수지구 내 이수특별계획구역

면적 23,610㎡ 3,882㎡

기부채납률 30.0%(도로5.1%, 공원 24.9%) 15.53%(도로6.39%, 공원9.14%)

기준용적률 400% 300%

허용용적률
492.7%(660% 이하 기준)
공공기여로 92.7% 증가

581.02(630%이하 기준)
공공기여로 281.02% 증가

적용용적률

660%
(기부채납으로 인한 계산용적률이 762.20% 
였으나 상한 용적률 기준 660% 이하 적용)

기부채납으로 168.3% 증가

719.88%
(기부채납으로 인한 계산용적률이 상한 용적률 

기준 775% 이하를 만족)
기부채납으로 138.86% 증가

<표 4-1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률 및 용적률 인센티브의 비교 

4. 과도한 인센티브 논란

기부채납이 부관의 형식으로 작동 가능하는 근거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

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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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으로 상쇄하는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성격

과 개발이익 환수의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센티브는 용적률 증

가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추가개발은 고

층빌딩 위주의 개발을 초래하여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상황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 정혜진(2008)의 연구는 편익분석(R)을16) 이용

하여 인센티브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인센티브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

하였다. 특별계획구역 사례에서는 R 값이 0.42~3.28, 평균은 1.95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계획구역 대부분에서 인센티브가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익을 발생시킴을 보여준다. 

 

5. 기부채납과 관련한 쟁점의 분석

기부채납에 대한 쟁점은 기부채납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기부채납이 관행적으로 부관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련성이 충

분히 인정된다는 점, 즉 당해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충당하는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부채납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며, 기부채납은 당해 

사업이 요구하는 기반시설량만큼이면 된다. 기부채납이 이 정도에서만 운영된

다면 부관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부당결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공공

16)  공공시설 조성비용증가연면적공사비
인센티브로인한연면적증가분×단위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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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계획관리하는 편이 지역 사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더 도움

이 된다. 공공이 기부채납률을 정하고 관리하면서 기부채납은 단순히 원인자부

담의 몫만큼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씩 구역별로 배분되는 형식을 

띠게 된다. 이 논리로 보면 기부채납이 원인자부담의 몫뿐만 아니라 원인자 몫

을 넘는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인자부담의 몫을 넘는 공

공기여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인센티브가 

생기면서 다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시설이 인센티브

로 보상받을 만큼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지가 논란이 된다. 기부채납을 받는 시

설의 종류 및 공공기여의 정도가 인센티브 수준과 합당한 지가 관건이 되는 것

이다. 공공이 기부채납률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부채납

의 시설의 종류 및 효용성의 문제, 인센티브의 일관성 및 과도함의 논쟁이 발생

하게 된다. 

게다가 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일환으로 볼 때, 또 하나의 쟁점이 

발생한다. 기부채납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

수 부분을 포함한다면, 기부채납은 ‘원인자부담의 몫’, ‘개발이익 환수의 몫’, 

‘나머지 순수 공공기여의 몫’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의 

몫’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의 몫’도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부분이 아니게 

된다. 나머지 ‘순수 공공기여의 몫’은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 

제도에서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1.3α(α는 기부채납한 면적/기부채납 후 사업면

적)만큼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원인자부담의 몫’, ‘개발이익 환

수의 몫’, ‘순수 공공기여의 몫’을 모두 인센티브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개발이익을 각 발생요인으로 구분할 수 없듯이17) 기부채납도 개념적으

로 구분 가능할 뿐 각 몫의 정확한 양을 측정해내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 양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요인을 구분하여 부

과ㆍ징수하는 제도는 제도의 운영상 효율적이지 않다. 

17) 이 연구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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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으로 부과되는 양과 인센티브로 보상되는 양이 개발자와 공공, 사회

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제도적으로 적당할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큰 무리가 없다면 소규모 개발에는 기존의 제

도를 적용하되, 개발규모가 커서 개발이익이 매우 크고 그 개발의 영향이 광역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자와 공공이 협상을 통해 기부채납의 양을 결정

하는 것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 도달, 개발사업의 성과 및 기부채납의 

기여도 상승이란 측면에서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림 4-10> 기부채납의 각 성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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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1절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427년 헨리 4세가 해안공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방조공사 비용을 부

담케 한 ‘하수ㆍ토지배수 및 해안방조법(Sewers, Land Drainage and Sea Defense 

Acts)’을 최초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예로 들 만큼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2년 우그와트(Uthwait) 보고서는 개발이익 환수원칙

을 개념화하고 제도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 1942년 우그와트(Uthwait) 보고서 이전의 환수제도

1427년 ‘하수ㆍ토지배수 및 해안방조법(Sewers, Land Drainage and Sea Defense 

Acts)’에 의해 해안방조공사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1531년 동법에 

따라 하수도 개선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이 법적 부담금으로 부과되었고 이 

부담금은 1930년까지 유지되었다. 

1662년 찰스 2세 때, ‘런던시 도로확장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개선과 

개량으로 인한 수익에 과세근거를 마련하였고 유사규정이 런던대화재(196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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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런던재건법’에 포함되었다. 

보다 현대적 의미의 규제는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에서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치

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32년 ’도시농

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

획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토지증가액의 75%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우그와트 보고서 이후 부담금과 조세

1)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1947~1959)

1942년 우그와트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노동당정부가 1947년 도시농촌계획

법에서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토지이용이 상향되고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100%를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1951년 보수당정부가 들어서고 1953, 1952,  

1959년 일련의 도시농촌계획법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은 폐지되었다. 

2) 토지위원회법(Land Commission Act)에 의한 개발부과금(Betterment 

Levy)(1967~1971)

1967년 노동당정부가 토지위원회법을 제정하여 토지가치 증가분의 40%를 

징수하는 개발부과금을 도입하였다. 이때 자본이득세와 개발부과금이 동시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토지이용가치의 증가분과 토지의 개발가치증가분을 

구분한 것으로 이전까지의 부담금과 다른 유형의 부담금이었다. 

개발부과금은 1971년 보수당정부가 집권하고 ‘토지위원회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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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토지세법(Development Land Tax Act)에 의한 개발토지세(1976~1985)

1971년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토지위원회법을 폐기하고 1974년 재정법(Finance 

Act)을 개정하면서 개발이익세(Development Gain Tax)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74

년 노동당정부가 집권하면서 개발이익세는 1976년 개발토지세(Development Land 

Tax)로 대체되었다. 개발토지세는 토지의 개발 및 처분(건물 포함) 시 실현된 개발

이익의 80%를 조세로 부과하였다. 1979년 보수당정부가 집권하면서 개발토지세는 

개발이익의 60%까지 완화되었다가 198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대신 토지개발이

득(Development Gains from Land)을 소득세에 포함시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한 자본이득세(Capital tax)(1967~현재 유지)

자본이득세는1967년 개발과징금과 함께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도입되

었으며 현재의 토지이용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하며 개인의 자본이득세는 소득세로, 법인의 자본이득세

는 법인세의 형태로 부과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률 주요내용 시행결과

도시농촌계획법
(Town & Country 

Planning Act, 
1947)

∙개발이익 및 토지관련 규정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토지위원회 발족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토지가치 증가분에 대
한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권 국유화에 따라 개발가치 손실보상제도 
도입(3억 파운드의 중앙기금 마련)

∙2차대전 이후 노동당정부가 도입
∙기대한 만큼 운영되지 않았으며 개발의욕
의 감소를 가져옴

∙보수당정부는 1953, 1954, 1959년에 동법
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제 및 중앙토지위
원회를 폐지

∙동법개정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도 폐지됨

재정법
(Finace Act, 

1965)

∙임대든 매매든 토지를 포함한 자산의 처분 시 
자본 이득세 도입

∙자본이득세는 일반조세의 하나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토지위원회법
(Land 

Commission Act, 
1967)

∙개발용지 매수 및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
위원회 설치

∙개발과징금을 도입하여, 사적 거래 및 토지위원
회 매각 시 개발이익의 40%를 부과

∙노동당정부에서 도입
∙개발과징금을 통한 재원확보가 어려웠고 
토지공급도 실망적임

∙1971년 보수당정부는 동법 폐지

<표 5-1>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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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시행결과

재정법
(Finace Act, 

1974)

∙개발이익세 도입
∙개발가치 및 잠재적 개발가치를 갖는 토지 및 
건물 처분 시 발생하는 실질적 자본이득을 환수

∙물리적 개발에 의한 최초의 건축물에 개발이익
세 부과

∙1973년 보수당정부에서 공약제시
∙1974년 집권한 노동당정부에서 개발이익세
를 운용하다가 1976년 개발토지세로 대체

지역토지법
(Community 

Land Act, 1975)

∙지역토지체계 내에서 강제수용 범위 확대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토지매
입이 가능, 또한 장기임대를 통하여 보유토지 
처분도 가능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
∙국가경제위기로 전체적인 운영이 적자로 
돌입하는 등 당초 목적 달성에 실패

∙1979년 보수당정부에서 폐지

개발토지세법
(Development 

Land Tax, 1976)

∙개발이익은 시장가치와 현재가치 또는 추가적 
시설설치 비용과의 차액으로 정의함

∙토지를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나 개발될 때 개
발토지세 부과

∙1979년 보수당정부 집권으로 세율이 60%
로 완화된 후 1985년 완전히 폐지됨

∙이후 노동당정부의 개발이익에 대한 관세
적 시도는 좌절됨

자료：국토해양부, 2009,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표 계속>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변천 과정 

3.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와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

1) 1990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06조

개발토지세의 폐지로 직접적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없어지자 지방정부는 개

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의무인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를 부과하

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 지방정부법(Local Goverment Act, 1972), 주택법

(Housing Act, 1974년)에 준용하여 부과되던 계획의무는 1990년 도시농촌계획

법 106절과 1991년 계획 및 수용보상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1991)에서 법제화되었다.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는 계획협정

(Planning Agreement) 또는 일방적 의무부담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밝히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역계획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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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 국무부 고시(1/97)의 원칙

계획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되자 1997년 국무부

는 계획 의무(Planning Obligations)가 명확성과 통일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공표

하였다.

또한 ‘필요성’, ‘계획관련성’, ‘개발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시설규모 및 종

류와 개발사업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련성’, ‘기타 일반적인 합리성’의 원칙

을 제시하였다. 

3) 2000년 왕립도시계획연구원(Royal Town Planning Institute)의 제안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와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s)이 지방정

부와 개발업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0년 왕립도시계획연구원(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은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를 개혁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Tariff 

Approach to Infrastructure Charges)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계획허가에 대한 계획협정과 달리 개발밀도의 차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요율을 달리해 부과하며, 기반시설부담금제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정

하고 투명한 부담액 산정과 수인 가능한 부담 수준을 제안하였다. 

4) 2004 계획 및 수용보상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종래의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의 부과근거였던 도시농촌계획법의 

106절 규정을 계획 및 수용보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였다. 

5) 2008 계획법(Planning Act 2008)

계획의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과금 형식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 계획법은 커뮤니티 기반시설부과금(Community 



94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Infrastructure Levy：CIL)을 승인하고 지방정부가 개발자에 대해서 지방 기반

시설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CIL는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

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supplement)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

되고 있다. 

4. 영국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시사점

영국은 일찍부터 개발이익 환수 개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개발허가제와 지방자치

의 전통으로 사전협상제를 통한 계획의무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실행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사전협상제와 계획의무를 통하여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을 확보

하고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여 왔다. 계획의무의 근거는 도시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2)에 있다가 계획 및 수용보상법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근거가 

계획관련법에 존재함으로써 도시계획과 명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이나 개발 허가 기간의 증가 등의 문제로 커

뮤니티 기반시설부과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CIL)이 도입되었으나 

일률적인 대체가 아니라 선택적 부과 사항으로 계획의무는 여전히 지역에서 기

반시설을 공급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영국과 같이 사전협상제도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광역적 영향을 끼치

는 대규모 사업에만 적용한다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효율적인 기

반시설의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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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국은 국토가 넓고 개발가능지가 많아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하여 개발을 규

제하려는 목적보다 개발로 인한 공공기반시설의 수요 증가로 그 재원을 마련하

는 목적으로 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은 개발부담금과 같은 개발이

익을 환수하는 부과금 형태보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

는 시설부담금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대도시의 혼잡이 나타나고 성장관리 개념이 추가되면서 나타난 개발

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은 기반시설부담의 목적과 함께 개발규

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 분필규제(Subdivision Control)와 공공시설부담(Subdivision 

exactions)

1) 분필규제의 현황

미국에서 분필규제는 주거용 토지개발에 대한 규제 중 하나이며 지역지구제

(zoning) 다음으로 중요한 토지이용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분필규제는 ①획지절

차와 통제(platting procedures and controls), ②도로의 배치(설계), 도로의 폭, 도

로의 등급과 포장, 배수, 보도, 하수, 수도 본관, 필지 크기와 칸막이와 같은 디

자인 규제(design regulations), ③시설요구(improvements), 개발유보(reservation)

와 기부채납 요구(dedication requirements), ④대체부담금(in-lieu fees), ⑤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s) 등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2) 분필규제와 공공시설부담의 발전

1920년대 이전에도 분필규제로 인한 개발은 계속 있었지만 1920년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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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인한 문제와 규제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1928년 미국통상부는 표준도시계획수권법(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을 공포하면서 각 주의 분필규제를 법에 포함하고 

분필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1940년대 

도시 확산(urban sprawl)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지구 내 도로(on-site road), 개

발지역 밖의 도로(off-site street)와 같은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까지 

부담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다.

2차 대전 후 토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분필규제제도를 개

정하였는데, 개발자에게 공원 및 학교 용지, 개발지역 밖의 도로(off-site streets) 등을 

부담시키기 위해 기부채납을 갈음하는 대체부담금(in-lieu-fees)제도를 도입하였다. 

3)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의 발전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설치 보조금을 감축하기 시

작하면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은 개발사업자에

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1970년대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가 도입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미국 내 지자체 과반수가 개발영향

부담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발영향부담금은 대체부담금과 비슷하지만 대체부담금은 분필규제 지역에

서만 실시되는 반면, 개발영향부담금은 분필규제와 관련 없는 개발사업에도 부

과할 수 있다. 

4) 연계부담금(Linkage Fees)의 도입

개발영향부담금의 발전된 형태로 연계부담금(Linkage Fees)이 있다. 연계부

담금은 개발영향부담금과 비슷하지만, 개발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반면, 연계부담금은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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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

1) 개요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은 특정개발에 의하여 지역에 미

치는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부터 대도시 성장의 혼잡 

비용이 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었던 개발영향부담금은 

주에 따라 기반시설 재원마련의 목적이나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차

원에서 도입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반시설의 재원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반

면, 플로리다주는 높은 개발압력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발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2) 개발영향부담금 운용 및 요건

개발영향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개발허가 시점에 부과되며, 새로운 기

반시설 공급 비용만으로 사용하도록 재원의 용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주 

정부의 수권법과 개발지자체에 대한 입법상의 권한부여 또는 지방경찰권 법령

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통해서 지자체의 개발영향부담금 징수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개발영향부담금의 합리적 연관 규정(Rational Nexus Standard)(Altshuler 

&Gómez Ibáñez, 1993)

개발영향부담금이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는 

합리적 연관성으로 부담금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① 부담금은 그 개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의 비용만큼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② 개발지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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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적절하게 비용이 할당되어야 함

③ 이러한 공공시설은 지역종합계획(comprehensive local plan)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세금과 부담금의 조합으로 시설 예산이 형성될 경우 입주자들에게 세금과 

부과금이 이중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

⑤ 부담금의 재정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원래 목적에 맞게 일정 시간

(일반적으로 5~6년) 안에 지출되어야 함

(2) 개발영향부담금과 토지이용계획(Comprehensive Land Use Plan), 자본

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 Plan) 

개발영향부담금은 향후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부 주는 지방정부에게 토지이용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본증진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본증진계획은 개발영향부담금의 징

수시기와 기반시설의 개발시기를 조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반시설

용량 또는 서비스의 적정 공급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3. 연계부담금(Linkage Fees)

개발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과 연관된 도로, 상ㆍ하수도, 배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 개발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연계부담금(Linkage Fees)은 큰 고용이 발생하는 기업, 산업

시설, 호텔, 대규모 판매시설의 설치 시 발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

발자가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하거나 대규모 주택

개발자가 학교설립을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부담금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등에서 먼저 도입되었

다. 샌프란시스와 샌디에고 등에서 도입된 주택-고용 연계부담금은 당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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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대규모 고용 발생 사업장 건설이 주택 수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시행되고 있다.

 

1) 사례：샌프란시스코의 연계부담금

샌프란시스코는 1996년부터 연면적 25,000ft2(2,322.576㎡) 이상의 엔터테인

먼트 시설, 호텔, 도시 내 소규모 생산 및 서비스 산업(PDR18)), 사무실, R&D, 

판매시설, 소규모 사업장(small enterprise workplace)에 주택-고용 연계 부과금

(Affordable Housing-Job Housing Linkage Fee)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각 용도에 따라 부과된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공급하거나 대체 부

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용도 F 최소 주거 호수

엔터테인먼트  .000140

증가하는 연면적 (단위：1ft2(0.0929㎡)) 
× F값

호텔  .000110 

사무실  .000270 

R&D 시설  .000200 

판매시설  .000140 

<표 5-2> 샌프란시스코 연계부담금의 용도지역별 의무주택 건설량

용도 연면적(1ft2,0.0929㎡)당 부과금액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20.58

호텔 $16.52

도시 내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Integrated PDR19)) $17.34

사무실(office) $22.06

연구 및 첨단산업(Research & Development) $14.70

판매시설(retail) $20.58

소규모 사업장(Small Enterprise Workspace) $17.34

<표 5-3> 샌프란시스코 연계부담금 용도지역별 연면적당 부과금(2012년 1월1일부터 적용)

18) PDR은 Production, Distribution and Repair의 약자로 기존의 공업지역에서 일어나던 활동을 지칭한

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식품가공업, 출판업, 인쇄업, 영화필름산업, 예술 및 디자인 산업, 화훼단

지, 운수 및 택배 산업 등 소규모 생산 및 서비스 산업 등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활동을 PDR이라 

지칭하고 PDR zone을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출처：http://www.sfplann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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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시사점

미국은 풍부한 토지자원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어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보다 기반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여 왔

다. 분필규제는 미국의 택지 개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분필규제와 함께 

공공시설 기여제도도 발전하여 왔다. 또한 기부채납과 비슷한 제도로 기반시설

의 직접적 설치, 대체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 연계부담금 등으로 발전하여 왔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성장관리 필요성과 함께 등장한 개발영향부담금은 개발사업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요구하는데다 기반시설 설치 재원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

로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개발부담금보다 기반시설부담금과 더 유사한 제도이

다. 그에 비해 연계부담금은 영향부담금(Impact Fees)의 일종이지만 당해 개발 

사업과 명확한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지역 자체 발전을 위한 부담금이므

로 개발이익 환수 성격이 더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가 강하지 않고 재산권의 보호가 강력한 미국 사회에서도 개발 사업 자

체로 충분히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 개발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도 부담금의 부과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등 부과금의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여 부과금 부담 방법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19) 전체 연면적이 2,000ft2 이상인 경우,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PDR인 경우, 전체 연면적이 

2,000ft2 미만인 경우,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PDR인 경우를 intergrated PDR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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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제1절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의 적용성 비교

현재 개발에서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여타 부담금은 각각의 제도

에 의해 그 양이 결정되고 징수되며 마련된 재원의 사용처도 다르다. 법적 근거

가 분산되어 각기 적용되는 제도들은 개발자에게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비

용을 증가시키며 공공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개발부담금이지만, 개발부담금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환수의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개발부

담금 제도가 그동안 부과율 조정과 부과 중지, 부과 재개를 반복하였던 상황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기성 시가지 정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설

치 재원과 함께 기반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기성시

가지 정비에 유리한 기부채납을 활용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부채납의 

제도적 근거가 약하여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안착시키고 개발부담금과 연동하여 사용한

다면 개발이익 환수와 재원 마련에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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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부담금은 소규모 개발에서 효율적이며 기부채납은 대규모 개발에

서 적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산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부과 징수 비용이 크지 않다. 게

다가 기존에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발비용의 표준화 방안

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과정은 매우 간편해 

질 전망이다. 개발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개발에서는 부과 과정이 간편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개발이익 환수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

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비용 표준화가 어렵고 일률적인 부과율 

25%는 대규모 개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 기부채납은 소규모 개발에서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

령 기부채납 토지를 확보할 수 있더라도 기부채납 후 잔여 토지에 대한 사업성

을 떨어뜨리며 기부채납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효과도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에서는 기반시설 토지확보에 용이할 뿐만 아

니라 사전협상을 통해서 규모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종류도 다양화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림 6-1>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의 적용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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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이익 환수대상 범위 확대

1. 토지에만 한정된 개발이익 개념의 확대 필요

기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

가분’이라 정의하고 있어 개발이익의 개념을 ‘지가상승분’에 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개발이익은 토지가액의 상승분뿐만 아니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기타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을 총괄하

는 개념20)이다. 재건축부담금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과금

이며 양도소득세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자체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한정하여 오

히려 개발이익 환수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예시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
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가격 상승분을 초
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 기타 우발적 자본 이득을 말한다.

<표 6-1> 개발이익 개념에 관한 예시 

개발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발이익에 대한 법적 정의를 

20) 서순탁, 2005,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7집｣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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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개발이익과 일치시킴으로써 개발이익 환

수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서 ‘용도지역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결과 서울과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명확화되

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대규모 건축물 개발

은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을 환수 대상에서 명확화하고 명시해야 한다.

제3절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착

1. 서울시의 사전협상제

1) 사전협상제의 배경

개발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대규모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개발논의는 차단되어 오히려 도

시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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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는 부지전체가 단일기능으로 이용되고 하나의 부지로 구획되어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10,000㎡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개발

자와 공공이 협상을 통하여 개발잠재력을 실현시키고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

여 지역의 거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공공기여방식 전환

개발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을 공공기여율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사례조사분석, 개발규모 대비 적정 기부채납 

비율분석과정을 거쳐 증가된 용적률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준 공공기여율을 정하였다. 

구  분 변 경  내 용 공공기여율(공공+공익)

용도지역
변   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0%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5% 내외
(48%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 내외
(37% 내외)

<표 6-2> 사전협상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율 

구   분 시설결정 당시 변경내용 공공기여율(공공+공익)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 내외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 내외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 내외

<표 6-3> 사전협상제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율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각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기준 공공기여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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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복합화할 경우에도 기준 공

공기여율 이상을 기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체계 

사업자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절차는 ‘사업자제안→구청입안→시 결정’

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전협상은 ‘제안’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율의 상위계획 지침에 반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조율이 

용이하고 결정과정에 소요시간 및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기존의 사업 허가절차와 사전협상제를 통한 허가절차의 비교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검토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

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하며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

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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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대규모 개발

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

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정도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

발부담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조항을 마련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방식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현물 대납 형식을 인정한다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이

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물납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현물 대납 방식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물납 대상의 토지는 해당 사업의 위

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개발사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방식에서 대규모 개

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그 예외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

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개발계획, 공공기여의 정도, 

공공 시설의 종류 등이 결정되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원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때 사전협상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기여 시설에는 해당 사업에서 필요

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시설도 포함시켜 그 사업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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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특별계획구역 기부채납비율1)

연번 구역이름 사업명 구이름 고시일  용도지역(전) 용도지역(후)

1 방림7구역 에이스테크노타워 영등포구 01.03.15 준공업 준공업

2 궁안마을 숭인동롯데캐슬 종로구 01.04.25 일반주거 일반상업

3 강원산업부지 한일씨너스빌 중랑구 01.04.30 준공업 일반상업

4 불광대조시장 팜스퀘어 은평구 02.05.06 일반상업 일반상업

5 왕십리 종합시장 성동삼성쉐르빌 성동구 02.04.20 일반상업 일반상업

6 (구)상명여고부지 용산파크자이 용산구 02.04.30 일반상업 일반상업

7
건대입구

체육시설부지

구역전체 광진구 02.09.05 일반주거
일반상업 
준주거

A블록(스타시티)         일반상업

B블록         준주거

C블록(구민회관)         
일반주거

+일반상업

8 애경백화점부지

LG신구로자이 구로구 02.11.05 준공업 일반상업

A획지         

B획지         

9
대림특별계획구역

1,2구역

성원상떼빌 동작구 02.11.11 일반주거 준주거

A블록         

B블록         

10 고합부지 운현궁 SK허브 종로구 02.11.15 일반상업 일반상업

11 화양 5지구 KCC 파크타운 광진구 03.01.06 일반주거 준주거

12 시그네틱부지 염창동롯데낙천대 강서구         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13 용산공원남측 용산동파크타워 용산구 03.05.10 일반주거 준주거

14 미아삼거리롯데부지 롯데백화점 강북구 03.05.15 일반주거 준주거

15 능동로1지구 이튼타워리버1 광진구 03.05.30 일반주거 준주거

16 영빈가든부지 쌈지 종로구 03.05.26 일반상업 일반상업

17 능동로4지구 삼성트라팰리스 광진구 03.06.16 일반주거 준주거

18
　
　

세계일보사
　
　

시티파크 용산구 03.06.05 일반주거 준주거

A블록 　 　 　

B블록 　 　 　

1) 2001.1.1 사업인가 ~ 2010.12.12 사업준공 사업. 동대문구청사와 도봉구청사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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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전체사업

면적
대지면적

기부채납

면적
도로 공원

공공

공지
주차장 기타

기타

비고

기부

채납(%)

1 5356.4 5356.4 0.0 　 　 　 　 　 　 0.00 

2 8838.8 7500.0 1338.8 1244.9 　 93.9 　 　 　 15.15 

3 12133.7 10920.3 1213.4 1213.4 　 　 　 　 　 10.00 

4 8278.6 6950.7 1327.9 1056.9 　 271.0 　 　 　 16.04 

5 9125.3 8096.6 1028.7 1028.7 　 　 　 　 　 11.27 

6 15638.6 13505.5 2133.1 948.9 1184.2 　 　 　 　 13.64 

7

105480.0 83553.0 21927.0 13979.0 2017.0 5931.0 　 　 　 20.79 

23137.0 　

62624.0 2208.0 2208.0 　

5931.0 5931.0 5931.0 　

8

29893.0 　 6416.0 2895.0 3004.0 517.0 　 　 　 21.46 

14382.0 12307.0 1715.0 1198.0 517.0 360.0 
기존
도로

　

15511.0 9942.0 4701.0 1697.0 3004.0 868.0 
기존
도로

　

9

31883.7 25262.0 6621.6 4793.6 1398.0 430.0 　 　 　 20.77 

25751.0 24727.0 1024.0 1024.0 　

1339.0 535.0 804.0 374.0 430.0 　

10 5926.6 　 0.0 　 　 　 　 　 　 0.00 

11 3472.3 　 674.0 　 　 　 　 　 　 19.41 

12 19293.0 18107.0 1186.0 6.15 

13 49679.0 34722.0 14957.0 3721.0 11236.0 　 　 　 　 30.11 

14 8408.0 7347.0 1061.0 　 　 165.0 　 　 　 12.62 

15 5628.0 　 585.0 585.0 　 　 　 　 　 10.39 

16 1503.2 1503.2 0.0 　 　 　 　 　 　 0.00 

17 12456.0 　 2129.0 1301.0 　 818.0 　 　 　 17.09 

18

30443.0 24351.0 6092.0 4285.0 2225.0 20.01 

19996.5 15995.0 4001.5 1776.5 2225.0 　 　 　 　 　

10446.5 8356.0 2090.5 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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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역이름 사업명 구이름 고시일  용도지역(전) 용도지역(후)

19 능동로2지구 이튼타워리버 2 광진구         일반주거 준주거

20
　
　

문배지구 아크로타워 용산구 03.06.30 일반주거 준주거

아크로타워 A블록 　         　 　
용산

씨제이나인
파크

B블록 　         　 　

C블록         

21
수색4지구

강원산업부지
수색자이 은평구 03.06.30 일반주거 준주거

22
수색5지구

강원산업부지
수색자이 은평구 03.06.30 일반주거 준주거

23 이수특별계획구역 대우슈페리엄 서초구 03.08.05 일반주거 일반상업

24 화양2지구 광진동양파라곤 광진구 03.12.10 일반주거 준주거

25 방림3블록2) SK리더스뷰 영등포구 04.02.16 준주거 준주거

26 한국타이어1-1 대우푸르지오 구로구 04.02.16 준공업 일반상업

273) (구)상명여고북측부지
대우월드마크 용산구 04.04.10 일반상업 일반상업

민간사업부지         

28 서울도시가스
염창동

한화꿈에그린
강서구 04.06.15 일반주거

3종일반
주거

29 능동로 3지구 이튼타워리버3 광진구 04.06.30 일반주거 준주거

30 문래동 3가 97번지 문래금호어울림 영등포구 04.09.20 준공업 일반주거

31 아주레미콘부지 씨너스빌리젠시 중랑구 04.09.20 준공업 일반상업

32 기산부지 테크노마트 구로구         준공업 일반상업

33 목동 신정2-1 현대하이페리온2 양천구 05.01.20 일반주거 일반상업

34 화양1 파크애비뉴 광진구 05.02.24 일반주거 준주거

35 공항연립 동부공항센트레빌 강서구 05.03.17 일반주거
3종일반

주거

36 방림6블록 에이스하이테크 영등포구 05.05.12 준공업 준공업

37 문래동4가 41 리버뷰 신안인스빌 영등포구 05.06.02 준공업 준공업

38 문래동4가 48 신안인스빌2차 영등포구 05.06.02 준공업 준공업

39 능동로 5지구 이튼타워리버5 광진구 05.07.21 일반주거 준주거

40
영등포부도심1-1, 

4-1구역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05.12.22 준공업 준공업

41 월곡시장 코업스타클래스 성북구 06.01.05 준주거 준주거

42 능동로 10지구 A블록 스타시티영존빌딩 광진구 06.09.21 일반주거 준주거

2) 동사무소 건물을 1,001㎡를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률을 0으로 계산

3) 전체 평균에 계산된 기부채납률은 민간사업부지 기부채납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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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전체사업

면적
대지면적

기부채납

면적
도로 공원

공공

공지
주차장 기타

기타

비고

기부

채납(%)

19 5368.0 　 418.0 418.0 　 　 　 　 　 7.79 

20
　

30959.0 4056.5 842.5 13.10 

8212.1 6030.2 1657.6 1657.6 　 　 　 　 　 　

13368.0 8727.5 1556.4 713.9 842.5 　 　 　 　 　

9378.9 　

21 13140.0 9736.2 3403.8 2587.3 　 816.5 　 　 　 25.90 

22 5641.7 4352.9 1288.8 843.0 　 445.8 　 　 　 22.84 

23 3882.0 3279.0 603.0 248.0 　 355.0 　 　 　 15.53 

24 4183.4 3399.6 783.8 730.5 53.3 18.74 

25 17110.0 17110.0 0.0 　 　 　 　 1001 
동사
무소
건물

0.00 

26 23610.0 16529.0 7081.0 1211.0 5870.0 29.99 

27
10133.4 5111.9 5021.5 3395.8 1625.7 49.55 

7069.4 5180.7 1888.7 593.9 1294.8 26.72 

28 26533.0 18940.3 7592.7 249.7 7343.0 28.62 

29 11994.0 9382.0 2612.0 2612.0 21.78 

30 6682.0 6013.0 669.0 247.0 422.0 10.01 

31 8222.7 7348.7 874.0 874.0 10.63 

32 22230.0 22230.0 0.0 0.00 

33 19910.0 16835.0 3075.0 3075.0 15.44 

34 5341.3 4667.8 673.5 673.5 12.61 

35 9,866.0 8,902.0 964 471.0 493.3 9.77

36 31215.1 31215.0 0.0 0.00 

37 6947.4 5557.4 1390.0 195.4 1194.6 20.01 

38 5068.4 4060.6 1007.8 1007.8 19.88 

39 19635.0 14795.0 4840.0 4840.0 24.65 

40 61470.0 48988.0 12988.0 8879.0 3603 광장 21.13 

41 13997.0 12685.0 1312.0 688.0 624.0 9.37 

42 7313.6 5621.3 169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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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Fee and 
Contributed Acceptance as Measures of Betterment 

Recapture from Urban Development in Seoul

Sang-Il Kim ･ Nae-Young Ahn

The demand on the public space and facility is increasing but the public 
resources is not enough. If the better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can be 
recaptured, not only windfall of the development is prevented to be privatized 
but also citizen’s benefit may increase by the re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Fee and the Contributed 
Acceptance as an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recapture of betterment. The 
study also tries to abstract the main issu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betterment recapture.

The major findings are 1) the actual performances and shortcomings of 
development fee, 2) advantages and limits of contributed acceptance, and 3) 
comparativ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Out of 23 Boroughs in Seoul, Development Fee are collected 166 billion 
KRW last 10 years which is only 0.02% of the increase of land price. The 
Development Fee are only levied on about 20~60 out of more than 10,000 
projects per year.

In contrast, the Contributed Acceptance are done at the rate of 27.5%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17.5% in Urban Design District. The 
Contributed Acceptance consists of not only land for road, open space or park 
but also building or floor such as libraries. In spite of Contribute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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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kind of inducer’s burden, it customarily roles as a recapture devices of 
betterment.

Practically, in a smaller-scaled development, Development Fee that is 
calculated by the standardized equation is more effective because of the lower 
social cost for recapture. But in a larger-scaled development, there are few 
reasons to avoid investigating and forecasting the betterment case by case and 
requesting appropriate Contributed Acceptance.

The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betterment which is defined as ‘the 
abnormal increase of land price’ should be less strict and the Development Fee 
should include the planning gains from rezoning. The study also recommends 
that the Contributed Acceptance might be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Development Fee in larger-scaled development if associated with development 
agreement process between authority and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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